
 
2013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지침

 2013. 3.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Contents ┃ 목차

Ⅰ. 서울특별시 보건지소사업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3
2. 서울특별시 보건기관 현황 ······································· 6
3.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 11
4. 사업추진 방향 ························································ 13
5. 사업지원 방향 ························································ 14
6. 사업신청 방법 ························································ 19
7. 평가 및 추진체계 ··················································· 21

Ⅱ. 표준형 보건지소 사업지침
1. 표준형 보건지소 사업개요 ····································· 27
2. 표준형 보건지소 지원시 고려사항 ························ 32
3. 표준형 보건지소 주요변경사항 ····························· 35
4. 표준형 보건지소 선정기준 ····································· 37
5. 표준형 보건지소 사업지침 ····································· 39
6. 표준형 보건지소 선정평가 작성지침 ···················· 53



Contents ┃ 목차

Ⅲ.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지침
1.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개요 ····································· 69
2. 참여형 보건지소 지원시 고려사항 ························ 74
3. 참여형 보건지소 선정기준 ····································· 77
4.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지침 ····································· 79
5. 참여형 보건지소 선정평가 작성지침 ···················· 85

Ⅳ. 별첨자료
1. 보건지소 인력배치 ··············································· 101
2. 참여자 조직 회의록 작성 ···································· 102
3.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표준형) ···················· 103
4.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참여형) ···················· 104
5. 보건지소 표준의료장비 목록 ······························· 105

Ⅴ. 사업신청 서식 및 연락처
1. 사업신청 및 보고서식 ·········································· 111
2. 서울특별시 보건지소사업 관련 연락처 ··············· 129



2013 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 업 지 침

2013 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 업 지 침

Ⅰ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 

추진개요



- 3 -

1. 추진배경

1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미충족

1차 의료수준에서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 한국의 보건의료시장은 민간 소유의 의료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에 걸린 국민이 수월하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증진, 질병관리 측면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형편임.

‒ 민간의원대비 공공보건기관 비율: 서울특별시 0.66%, 전국 12.4%
‒ 보건기관 1개소 당 평균 관할인구: 서울특별시 210,000명, 전국 14,000명

시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 욕구 미충족
‒ 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미흡 
: 의료기관 이용의 92.9%가 “진찰 및 진료”
‒ 2011년 서울시민 사회조사 결과 
: 향후 늘려야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 (44.6%)”
: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65.3%)”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제1장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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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간 건강격차 심화

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서울특별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약 104만 명), 기초생활수급자(약 21만 명), 
등록장애인 (약 41만 명) 등 사회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함.
‒ 서울특별시 취약인구 비율 : 2011년 총인구의 16.3% 차지
‒ 낮은 사회계층이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있어서도 건강에 해로운 방향의 

습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강수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됨

나. 지역간 건강격차 심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간 사망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치구 간 사망률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사망률 감소추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566명(‘00) → 394명(‘09)
‒ 자치구 간 사망률 격차 지속: 사망률 격차 35.6%(‘00) → 43.3%(‘09)

구분
2000년 2009년

최고 최저(A) 격차(B) 비율
(B/A) 최고 최저(A) 격차(B) 비율

(B/A)
사망률 621 458 163 35.6% 437 305 102 43.3%

‒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05~10): 서초구 335명 ↔ 중랑구 4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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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개발의 필요성

건강 결정요인으로서의 지역의 중요성
-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요인, 생활 및 근로환경, 사회적 

자본, 물리적 환경 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임
- 지역사회의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자주성을 높이고 

경제, 고용, 소비 활동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로 간주됨

보건의료의 지역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알맞은 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민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필요 및 욕구를 자체 충족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조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4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건강증진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참여
- 지역사회 주민참여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보건사업의 핵심원리
- 세계보건기구는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주민이 그들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건강문제 해결에 책임을 가지는 주체라 하였음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보건정책에서 사회･윤리적 가치의 실현
- 보건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전문가 및 관료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극복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정책의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는 능동적, 주체적, 지속적, 개방적이어야 하며 특히 

지역보건사업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 2012년 7월 발표된 ‘건강서울 36.5’는 서울특별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에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한 선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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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자치구명 개소년도 주 소 대표전화 비 고
1 종로구 1949 종로구 옥인동 45-30 2148-3514 2009.5월 개보수
2 중  구 1949 중구 무학동 50-5 3396-5555
3 용산구 1981 용산구 이태원동 34-87 2199-8020
4 성동구 1995 성동구 홍익동 16-1 2286-7000 2004.2월 5층 증축
5 광진구 1977 광진구 자양동 777 450-1114 2001,2003 증축
6 동대문구 1963 동대문구 용두동39-9 2127-5365
7 중랑구 1997 중랑구 신내2동 662 2094-0710 2004 개보수
8 성북구 1951 성북구 하월곡동 46-1 920-1971 2009 개보수
9 강북구 1994 강북구 한천로 897 901-7600 2008 개보수
10 도봉구 1973 도봉구 쌍문2동 565 901-8413
11 노원구 1988 노원구 상계6동 701-1 2116-4501
12 은평구 1979 은평구 은평로 195 351-8114 2010 개보수
13 서대문구 1946 서대문구 연희3동 165-2 330-1801 2004 증축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지역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격차 해소
-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건강권, 참여에 대한 보장, 공공-민간협력 구축
-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확충지원계획은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장 

공약사업임

2. 서울특별시 보건기관 현황
서울특별시는 현재(2013. 1) 총 50개의 보건기관(보건소 25개소, 지소 4개소, 
분소 21개소)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시비지원 보건지소 3개소, 
2014년도 국비지원 1개소, 시비지원 2개소가 설치·운영 될 예정임

1 서울특별시 보건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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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자치구명 개소년도 주 소 대표전화 비 고
14 마포구 1975 마포구 성산동 275-3 3153-9020  
15 양천구 1992 양천구 신정동 321-5 2620-4340
16 강서구 1991 강서구 염창동 275-12 2600-5800
17 구로구 1980 구로구 구로5동 109-4 860-2600
18 금천구 1995 금천구 시흥동 1020 2627-2700
19 영등포구 1994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2670-3002
20 동작구 1999 동작구 상도2동 176-3 820-9421
21 관악구 1981 관악구 봉천동 1571-4 881-5520
22 서초구 1988 서초구 서초동1376-3 2155-8000 2008 리모델링
23 강남구 1975 강남구 삼성동 66번지 3451-2500
24 송파구 1993 송파구 신천동 29-5 2147-3420 2001.4월 1층 증축
25 강동구 1988 강동구 성내동 541-2 3425-6600 2007 1~3층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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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보건분소 현황 

1995년부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분소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19개 자치구에서 21개의 보건 분소를 운영하고 
있음.
※ 분소 없는 자치구 : 노원, 송파, 광진, 성북, 도봉, 구로

※ 분소 또는 지소 없는 자치구 : 구로

연번 보건소 시 설 명 소 재 지 개소일자 전화번호 재원
1 종로구 동부진료소 창신동 222-8 1995.08.21. 731-0650 구비
2 중  구 중림 보건분소 중림동 155-1 1994.02.16.

이전‘12.09.10 3396-6431 시비
3 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원효로 1가 26-15 2011.06.27 2199-8015 시비
4 성동구 금호분소 금호동1가 580 1998.12.18. 2286-7103 구비5 성수분소 성수동1가 685-54 2009.10.01 2286-7172
6 동대문구 구민건강진센터 이문동 293-4 2005.06.27 2127-5349 시비
7 중랑구 면목 보건분소 면목동 498-3 2002.04.23. 2094-0940 시비
8 강북구 삼각산 분소 미아동 1353-8 2005.02.21. 901-0891 시비
9 은평구 불광분소 불광동 130-2 2010.06.17. 351-8660~5 시비
10 서대문구 홍은분소 홍은동 71-626 2011.03.02 330-8338 시비
11 천연분소 옥천동 46번지 2012.07.16 3140-8331 시비
12 마포구 서강분소 창전동 145-15 1997.08.11. 323-7847 시비
13 양천구 신월지역보건센터 신월동94-1 1997.11.20. 2620-4580 구비
14 강서구 화곡 보건분소 화곡동 366-1 2009.12.14. 2600-5351 시비
15 금천구 독산 보건분소 독산동 985-22번지 2012.04.03 2627-2690 시비
16 영등포구 보건분소 대림1동 899-2 2004.11.15. 2670-4864 시비
17 동작구 사당분소 사당3동 324-14 2005.09.14. 820-9210 시비
18 관악구 난곡 보건분소 신림동 702-6 2010.04.06. 881-5705 시비
19 서초구 방배 보건분소 방배동 936-11 1997.05.26. 2155-8160 구비
20 강남구 수서분소 수서동718-2 2005.01.03. 2226-1919 구비
21 강동구 강일보건분소 강일동 678 2008.10.16. 3425-6873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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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현황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비지원(국비 66.6%, 시비 16.7%, 구비16.7%) 
(도시)보건지소를 2012년부터 2012년까지 총 5개소 지원하여 2013년 1월 현재 
보건지소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은평구 구산보건지소가 개소 
될 예정임.

2012년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총 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 서대문구 가좌, 서초구 방배, 도봉구 창동 보건지소가 개소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은평구 응암, 양천구 목동 보건지소가 개소될 예정임.

국비형 보건지소(운영중 4개소, 설치중 1개소) 
보건소 시 설 명 소 재 지 개소일자 전화번호 지원년도 재원조달
노원구 월계헬스케어센터 월계동 321-4 ‘05.11.22 2116-4581 2008 국․시․구비
송파구 송파구 보건지소 거여동 289-5 ‘10.05.28 2147-4855 2009 국․시․구비
광진구 중곡종합건강센터 중곡동 125-11외 1필지 ‘12.03.20 450-1461 2009 국․시․구비
성북구 동선 보건지소 동소문동 6가 146 ‘11.09.01 920-2886 2011 국․시․구비
은평구 구산 보건지소 구산동 17-33외 5필지 ‘14.2월 개소예정 - 2012 국․시․구비

※ 는 현재 설치공사 중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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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보건지소(설치중 5개소) 
보건소 시 설 명 소 재 지 사업착수 개소예정 면적 재원조달

도봉구 창동보건지소 방학로3길 117(쌍문동)
동주민센터 복합-지상1,2 ‘13.3월 증축 ‘13.11월 568㎡

(171.8평) 시․구비

서대문구 가좌보건지소
북가좌동 144 가재울뉴타운
3구역내
동주민센터 복합-지상3,4

‘12.7월 신축
(기 공사중) ‘13.4월 753.71㎡

(228평) 시․구비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방배동 852-9
동주민센터 복합-지상2

‘12.7월 신축
(기 공사중) ‘13.9월 920㎡

(278평) 시․구비

은평구 응암보건지소
은평구 응암3동 749-13
청소년독서서실 복합
-지하1~지상3층

‘13.6월 신축 ‘14.6월 594㎡
(179평) 시․구비

양천구 목동보건지소 양천구 목동2~4지역
단독 예정 ‘13.10월 신축 ‘14.10월 588㎡

(178평) 시․구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관할지역 현황

구 별 관할지역 동수(개) 관할지역 인구수(명)
보건소와의 접근성

이동거리
(km) 차량이동 시간(분)

노원구 3 88,991 2.96 8
송파구 5 127,747 4.52 15
성북구 9 191,890 7.95 18
광진구 7 120,663 2.92 12

은평구 국비 3 96,637 2.3 30
시비 5 121,829 2.45 25

양천구 3 83,641 3.3 20
도봉구 5 117,394 3 30
서초구 5 118,821 4.7 30

서대문구 4 80,545 3.1 20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내부자료,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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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1 사업목적

공공보건 인프라의 양적확충 및 질적 향상
- 현황조사를 통해 자치구 내 취약계층 밀집지역, 보건의료 사각지역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 시설과 인력을 확충
-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동시 도모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건사업 수행

- 공공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사업 뿐 아니라 지역의 건강특성이나 
주민수요에 근거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역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체감도 증진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 보건소 뿐 아니라 지역주민,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지역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공공보건사업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튼튼한 보건사업 기반을 조성

- 주민리더양성, 건강모임 활성화 등 주민 개개인 및 주민집단의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강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과 
선택하는 역량을 갖도록 도움으로써 지역기반의 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주민 접근성 강화로 시민의 건강기본권 확보, 
지역 간 격차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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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지소 사업추진 근거

지역보건법 : 제10조(보건지소 설치)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9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

보건의료기본법 : 제 8조(국민의 참여)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국민의 참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
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 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

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고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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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주민참여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공공보건기관의 양적․질적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건강격차의 해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건지소만의 고유한 사업계획의 수립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보건지소

2 단계별 추진방향

신규 사업지역: 주민참여, 지역현황에 근거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지원
기존 개소지역: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분석 및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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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지원 방향
1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신규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11개소 신규 설치 지원
- 사업대상: 25개 자치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유형 
  * 표준형(7개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 등 1차의료 기반 포괄 건강관리서비스 
  * 참여형(4개소):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 소요예산: 총 14,366백만 원 (시비 100%)
  * 시설 및 장비: 1개소 당 표준형 15억 원, 참여형 7억 원 이내
  * 운영비: 1개소 당 표준형 1억원, 참여형 7천만 원 이내

2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계획

2013년 보건지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 2013년 예산액: 1,000,000천원
- 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건지소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사업목적에 맞게 구별 운용
 ※ 인건비는 전체 지원예산의 40%이내에서 사용

지원대상
- 기존 운영중인 국비형 보건지소 4개소 : 노원, 송파, 성북, 광진구

  ※ 국비형 보건지소도 서울형과 동일한 목적으로 시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비 지원하되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사업을 
신규 추진하여야 함

  * 건강취약지역 : 「2011년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건강사업 집중지역 71개동, 자살고위험 지역 59개동, 불가피하게 타 지역 
선정 시 근거 제시

- ‘13년 개소예정인 보건지소 3개소 : 서대문, 서초, 도봉구
- 그외 ’13년 선정에 따라 연내 개소 가능한 보건지소, 특히 참여형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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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분
- 지원액: 1개소 당 표준형 1억원, 참여형 7천만원 이내 지원
- 배분방식: 자치구 균등배분
- 보조비율: 시비 100%

지원시기
- 운영비 지원은 개소시점 부터 지원할 수 있음(예: 4월 개소시 4월운영비 지원)
- 단,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주민참여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 주민욕구에 

근거한 보건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소 전 운영비 일부 선지원 가능
※ 이 경우 구체적인 주민참여 보건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개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수행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지원기준
가. 표준형 보건지소: 개소당 최대 1억 원

- 2013년 이전 개소하여 운영 중인 보건지소 : 국비형 4개소
  * 최대지원액 100% 지원
  * 국비형 보건지소 4개소 : 노원, 송파, 성북, 광진
- 2013년도에 개소예정인 보건지소 : ‘12년 선정 3개소
  * 개소월부터 월 단위 계산하여 지원
  * 월 8,334천원(100,000천원의 1/12) × 개소월수
  * 표준형 보건지소 3개소 : 서대문, 서초, 도봉

(예시) 표준형보건지소 개소지역 운영비지원액
2013년 9월 개소예정 지역 : 8,334천원*4월 = 33,336천원
2013년 11월 개소예정 지역 : 8,334천원*2월 = 16,6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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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형 보건지소(‘13년 신규추진): 개소당 최대 7천만 원
- 2013년 선정된 참여형 보건지소: 4개소
- 최대 지원액은 한도 내에서 개소이전 운영비 25,000천원까지 선지원 가능
- 연내 조기 개소 시: 월 5,834천원(70,000천원의 1/12)×개소월수

(예시) 참여형보건지소 개소지역 운영비지원액 예시
2013년 10월 개소예정 지역: 개소이전 25,000천원+(5,834천원*3월)=42,502천원

지원절차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예산 교부신청서 및 사업운영 

계획서”를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분기별 교부
  * 노원, 송파, 성북, 광진, 서대문 : 5월 중 1~2분기 교부
  * 그 외 표준형 보건지소 : 개소이후 교부
  * 참여형 보건지소 : 대상기관 선정 후 6월중 선지원 운영비 일괄 교부, 개소이후 

운영비 별도 신청받아 교부
 - [별지 제 10호 서식. ‘보건지소 운영비 교부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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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운영 지원방향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보건지소의 건강브랜드 개발 및 홍보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보건지소 건강브랜드 개발예정
‒ 홍보물 제작배포 및 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마케팅(social marketing)
‒ 지역 내 단순한 공간적 집합소를 넘어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구심점 지향
‒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성공경험에 대하여 언론기관, 시민사회 등에 널리 홍보

재정수준에 따른 자치구별 편차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 자치구 부담경감 및 사업체계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 운영비 지원
‒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확보 노력 지속

사업의 질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 운영지원체계 구축
‒ 보건지소 사업성과 산출을 위한 보건지소 평가지표 개발
‒ 실적관리, 운영현황 분석 등 주기적 사업 모니터링
‒ 주민조직화,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 방법론 등 주민참여 사업수행을 위한 

자치구 대상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운영전략 개발, 우수사례 발굴 
‒ 보건지소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기술지원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와 연계하여 보건지소 주민(건강)회의, 주민건강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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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준형 참여형
확충계획 7개소 4개소
예산지원 15억 원 내 (시비100%)

자치구 균등배분
7억 원 내 (시비100%)
자치구 균등배분

지역선정
자치구별 5~7만 취약 동지역 선정
[권고] 건강사업집중지역(71개 동), 자살고위
험지역(59개 동) 선정

자치구별 1~2만 취약 동지역 선정
[권고] 건강사업집중지역(71개 동), 자살고위
험지역(59개 동) 선정

시설지원 시설(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보건의료장비(1억 원 내), 차량(5천만 원 내)

시설(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임대)
기존시설 활용(매입, 분양, 임대) 권고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7천만 원 내)

면적기준
면적 : 330㎡(100평) 이상
단가기준 : 신증축 : 2,749천원/㎡
           개보수 : 1,731천원/㎡

면적 : 230㎡ (70평)이상
단가기준 : 신증축 : 2,749천원/㎡
           개보수 : 1,731천원/㎡

인력기준
필수정원: 보건지소장 1인, 간호사 3인
사업인력: 15명 내외 자치구별 인력확보방안 마
련

필수정원: 보건지소장 1인, 간호사 3인 권고
사업인력: 5명 내외 자치구별 인력확보방안 마
련

대상 취약지역 내 주민 취약지역 내 주민

사업

핵심(2): 만성질환예방관리, 재활보건
선택(2): 자치구 선택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특화하여 수행
할 경우(지소전체인력의 50%이상 또는 지소 사
업면적의 50% 사용하여야 함) 핵심사업 1가지
만 수행 가능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1~2가지 선택

사업운영 자치구 직접 사업운영 자치구 운영, 일부 사업 위탁수행 가능
협의체 [권고]

보건지소 주민(건강)회의, 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권고]
보건지소 주민(건강)회의, 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조직 보건소 하부기관 보건소 하부기관
운영비
배분

2013년 운영비: 년 1억 원 이내 지원
개소 월부터 최대지원액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지원

2013년 운영비: 년 7천만 원 이내 지원
사업 셋팅 운영비 지원(개소전): 25백만 원
개소 월부터 최대지원액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지원

공모 3월 중순 3월 중순
심의 4월 중순 4월 말
심의위원
구성
(4~5인)

관련 공무원: 1~2인
건축전문가: 1인
보건의료전문가 : 2인

관련 공무원: 1~2인
건축전문가 : 1인
시민활동전문가 : 1인
보건의료전문가 : 1인

※ 향후 논의에 따라 추진일정 및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서울특별시(표준형/참여형) 보건지소 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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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신청 방법
1 선정 전: 사업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표준형, 참여형)

① 사업신청서 및 요약문
‒ 보건지소 사업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 신청 요약문 <별지 제 2호∼5호 서식 중 택1>

② 사업계획서 : 각 평가항목에 대한 계획서(목차: 표준형 p54, 참여형 p86)
③ 증빙서류 : 사업신청서에 제시된 서류 일체

나. 제출방법

‒ 보건지소 사업신청서 인쇄본 10부
    (별지1호 사업신청서, 별지 2~5호 요약문, 사업계획서 포함)

‒ 상기내용의 한글(HWP)파일 수록한 CD 1부 혹은 USB 1개
‒ 제출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주소: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청 본관 4층

2 선정 후: 아래 서류 제출

가. 시설공사 착수보고

‒ 공사 시작 10일 이내 시설공사 착수보고 <별지 제 7호 서식>
‒ 층별 면적 및 용도, 건축설계도(평면도), 보건지소 설치장소 사진, 예산산출 

내역, 사업추진일정 제출

나. 시설공사 완료보고

‒ 보건지소 개소 10일 전까지 공사완료 및 개소보고 <별지 제 8호 서식>
‒ 층별 면적 및 용도,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주요장비 배치도, 시설공사 

완료(준공) 사진, 임대시 전세계약서 사본(해당시)

다. 장비구매 완료보고

‒  구매완료 후 1월 이내 <별지 제 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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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지소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사업운영계획서

‒  표준형: 개소 이후 교부 <별지 제 10호 서식>
‒  참여형: 대상기관 선정 후 6월 중 선지원 운영비 교부. 개소이후 운영비 

별도 신청 받아 교부 <별지 제 10호 서식>

마. 사업계획서 및 장비구매계획(참여형)

‒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작성하여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 <p60 보건지소 사업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사업별 작성>
※ 사업운영방법(직접운영, 일부 사업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등), 위탁 및 협력 

예정기관에 대한 내용 포함
‒  장비구매계획을 작성 하여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 <p96 보건의료장비 

지원요청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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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및 추진체계
1 선정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평가절차, 선정기준, 지원조건 등 사업지침 및 공모계획 안내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진행
‒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 : 보건의료 및 시설분야, 시민활동 전문가 등
‒ 서면 및 면접 평가 운영 : 사업계획 점검 및 평가, 필요시 보완 요청

평가 수행과정
‒ 1차 : 사업신청서, 요약문, 사업계획서 등 서면자료 검토
‒ 2차 : 서면 및 면접 평가(필요시 현지조사) 
 ‧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시 현지조사 필요성을 제기된 경우 등에 한하여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역 선정
 ‧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의견 있을시 이를 반영하여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만약, 신청서 수정 및 보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지역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지역을 선정함.
 ‧ 내부 승인과정 통해 최종 사업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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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모 안내 사업신청서 제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 및 면접평가)
(사업계획 보완필요부분 검토)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건의료, 건축, 시민활동 전문가 등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대상 선정
예산 교부 시설공사 착수보고서 제출

자치구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설공사, 장비구매 설치사업 추진
참여를 통한 사업선정 추진(참여형)

시설공사, 장비구매 완료, 
개소보고서 제출

주민참여 사업결과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참여형)

추진현황 현장점검

자치구 자치구 서울특별시

2 추진 주체와 주요 역할

추 진 주 체 주 요 역 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 등 총괄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조례개정 등 행정적 지원
∙ 사업보건소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 지도 감독
∙ 기타 보건지소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조정
∙ 사업지침 제･개정 및 배포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 사업운영 모니터링, 예산배분 등 사업관리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 지원 대상 평가 및 선정심의

자치구 보건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
∙ 시설공사 및 장비 등 구매, 지침에 의거한 사업추진
∙ 시설공사 착수보고서 서울특별시 제출
∙ 보건지소 설치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개정 등 정비
∙ 보건지소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서울특별시 제출
∙ 사업추진 실적보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사업지침 개발 및 설명회 지원
∙ 사업운영 효과분석, 시민체감도 향상전략 개발
∙ 실무자 교육훈련
∙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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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수행주체
∙ 서울특별시 보건지소사업 지침 수립･시달 ’13.0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보건지소사업 공모 ‘13.0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표준형 보건지소 선정심의 ‘13.04 선정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참여형 보건지소 선정심의 ‘13.04 선정심의위원회
∙ 사업대상 선정 및 예산교부 ‘13.05 서울특별시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013 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 업 지 침

Ⅱ
표준형 보건지소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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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형 보건지소 사업개요
1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표준형 보건지소 신청가능 지역
‒ 사업대상: 25개 자치구
‒ 보건지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자치구
‒ 기존 보건지소 운영 자치구도 사업신청 가능
2013년 서울특별시 표준형 보건지소 선정기관 : 7개소

2 지역선정

- 인구 5~7만 범위의 보건의료 취약인구 밀집지역
[권고] 표준형 보건지소 지역선정
- 자치구 내 동(洞)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

책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건강사업집중지역 71개 동(동별 표준화 사망비와 박탈지수 반
영) 또는 자살고위험지역 59개 동을 포함한 지역

3 지원내용

지원금액
‒ 보건지소 1개소 당 시비 15억 원 내(시설, 장비 및 차량 포함)

∙ 예산지원액 15억 원 한도 내에서 시설, 보건의료장비, 차량 유동적 
사용 가능하나, 보건의료장비 1억 원, 차량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 보조비율 : 시비 100%

시설기준
‒ 설치장소 :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시설요건 :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로 

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 28 -

‒ 면적기준 : 330㎡(100평)이상
‒ 지원내용 : 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사업승인 면적 내 건물에 한해 지원,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단가 : 2011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적용
  1개소 당 15억 원 내(의료장비, 차량구매 없을 시 최대 15억)
‒ 신·증축 : 2,749천원/㎡ → 546㎡이상 확보 시 최대금액 지원 가능
‒ 개보수 : 1,731천원/㎡ → 867㎡이상 확보 시 최대금액 지원 가능

단 가  기 준
 ○ 신증축 : ‘11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당 
    (공공업무사무소 2,299천원+병원 2,792천원)/2×1.08(물가상승률4%×2년)=2,749천원
 ○ 개보수 : ‘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11년 기준 없음) ㎡당 
    (공공업무사무소 1,345천원+병원 1,746천원)/2×1.12(물가상승률4%×3년)=1,731천원

‒ 건물 매입․분양 :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지원금액 기준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구비 부담
※ 소요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 소요비용으로 지원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기준
‒ 총 지원액 중 의료장비 1억 원, 차량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보건의료장비: 보건지소 사업추진에 필요한 100만원 이상 의료장비
‒ 차량: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에 한해 지원

※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한도금액 이상 사용 시 서울특별시 승인 요청

예산배분
‒ 균등배분(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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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제공함으로써 재활관리 대상자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지역사회중심 거점보건소로 장애인 편견해소 및 재활대상자 사회복귀 및 통합을 위한 재활사업 

수행

4 인력기준

필수정원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치기준 준수

∙ 보건지소장 1인(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임용)
∙ 간호사 3인

사업인력
‒ 20명 내외 탄력적 인력배치. 자치구별 인력확보 방안 마련

※ 별첨 1 ‘보건지소 인력배치(예시)’ 참조

5 사업내용

‒ 관할지역의 건강문제, 주민요구, 자원 등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선정하되, 선택사업은 2가지 이상으로 선택하여 수행

‒ 핵심사업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혹은 지역사회중심 재활 특화
‒ 선택사업 : 자치구 특성에 따라 탄력적 사업선택

핵심사업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수행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을 특화하여 

수행 할 경우, 핵심사업 중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제외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건지소 사업수행 인력의 50%이상 또는 보건지소 실 사업면적의 
50%이상 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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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 지원대상
- 중점관리대상자: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재가장애인 중 2차 장애예방(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
- 일반관리대상자: 만성 신체질환이 장애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자, 근골격계, 뇌졸중, 

퇴행성관절염 등의 재활 및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 재활교육 대상: 관리대상자, 장애인, 가족, 주민 등 재활에의 참여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재활대상자 등록 및 퇴록기준 마련 (중증도, 요구도, 필요도 고려) 
- 사업체계: 대상자발견 - 관리대상자 확보(지역 등록장애인의 5% 이상) - 대상자 분류(정기. 

부정기, 미등록 관리대상자 분류) - 지속적 관리
- 내용: 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장애인 건강증진, 재활치료, 지역사회 참여 및 가족지

지, 장애발생예방사업, 장애인식개선 등)

선택사업
‒ 자치구 특성에 따라 탄력적 사업선택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택사업 중 주민참여 보건사업 포함 권고

고려사항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경우, 건강주치의를 통한 포괄적 질병예방 및 

관리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만 ‘일반진료’는 지양



- 31 -

6 주민참여 조직운영

보건지소 협의체 구성 운영 권고 : 주민(건강)회의, 운영위원회 등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건강회의, 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조직, 상시 
운영

[권고] 00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운영계획
• 구성: 지역주민, 보건의료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원: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위원장: 보건지소장
 - 지역주민 및 대표
 - 유관기관 종사자 및 대표
 - 관계 공무원
• 운영: 년 4회 이상
• 역할: 다음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등
 -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및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주민(건강)위원회 개최 시 관련 기록을 남기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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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형 보건지소 지원시 고려사항
1) 시설 고려사항

※ 시설 고려사항
‒ 시설의 위치가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해야 함
‒ 시설 설치 시 건축법, 소방법 등 제반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운영을 위한 면적이 충분해야 함.
‒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시설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보건지소의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자치구는 공사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함
‒ 보건지소 신청시 반드시 부지 또는 건물확보 후 신청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미확보시 3개월이내 확보하여야 함

가. 신축

대지: 기준 면적(330m2) 이상이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하고, 보건지소는 가능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좋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증축

대지: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건물: 건물조건은 개보수의 경우와 같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다. 개･보수

대지: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건물: 기준 연면적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건물의 기능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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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입･분양

정의
‒ “매입”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는 것
‒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건축된 지 10년 이하의 건물이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갖추어진 건물 이어야 함.
건물매입･분양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매입하여야 함
※ 건물임대 불가

마. 시설비 시비지원 제외항목

지원액은 사업승인 면적의 건축공사비 및 건물매입･분양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반드시 구비를 확보하여야함
‒ 부지매입비(시유지, 구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확보)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의 사업비

(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 금액(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2) 장비 고려사항

가. 보건의료장비

보건의료장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 별첨 5 ‘보건지소 표준의료장비 목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이외 항목도 지원가능

‒ 소모품이나 100만원 미만의 보건의료장비, 사무용가구, 전산장비는 지원대상 제외
‒ 단, 빔 프로젝터용 노트북, 복합기 각 1대 구매 가능

※ 지원된 보건의료장비는 보건지소 설치확인, 활용정도 파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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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사업용 차량

보건지소 사업운영을 위한 보건사업차량 또는 장애인차량 2대 이내에서 구매 
가능

※ 차량 정수 자치구별 확보

3) 보건지소 법적기반 마련

가. 보건지소 법적기반 마련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정 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하여야 함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지소 설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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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년도 ‘13년도
사업대상 - 보건분소 외 신규지역 설치 - 기존 보건지소 운영 자치구도 사업신청 가능

지원단가
- 신증축 : 2,606천원/㎡
- 개보수 : 1,746천원/㎡
  (‘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 신증축 : 2,749천원/㎡
- 개보수 : 1,731천원/㎡
 (‘11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적용)

핵심사업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CBR)을 수행할 경

우, 핵심사업 중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제외
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음

  (CBR특화형 보건지소)
선택사업 - 자치구 특성에 따라 탄력적 사업선택 - 자치구 특성에 따라 탄력적 사업선택

- 주민참여 보건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
사업추진

의지
- 설치, 운영, 인력, 예산확보에 대한 추진의지 

기술 및 표명문서 제출
- 설치, 운영, 인력, 예산확보에 대한 추진의지를
 1) 자치단체장 표명문서
 2) 지역주민 및 민간참여 서명서로 대체

지역현황
분석

- 지역 내 건강문제 및 가용자원 현황
 : 모든 동별로 제시

- 지역 내 건강문제/ 가용자원
: 모든 동별 제시 → 구와 관할지역 만 제시

사업운영
계획

- 사업대상, 사업선정,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보
건소-보건지소 역할분담, 선정사업 추진계획
을 별도로 작성

- 조직 및 인력(보건소-보건지소 역할분담, 인력
확보, 배치 포함)

- 사업운영 계획(대상, 사업 선정근거 포함)으로 
포괄하여 작성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내 보건소/지소 간 역할, 운영체계 기술
- 조직도 작성
- 보건소와 지소의 공통/차별적 역할 및 업무를
  [표 4]에 간략기재

- 필요인력 확보계획 구체적기술
  : 자치단체장 의지 및 인력 담당 부서 등과 협

의 내용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인력배치:
  : 직급[5~9급] 및 직렬별 배치계획 기술
  : 사업별 인력배치 및 부합성 기술
- 인력개발교육, 지속근무방안 구체적 기술

- 필요인력 확보방안 간략기술
: 기존인력배치 및 신규채용 등 확보방안 간략기술
- 인력배치[표 5][표 6]로 대체
- [표 5] 간략화, [표 6] 공통인력 분류
- 인력개발교육, 지속근무방안 간략기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별 주민참여, 지역자원 활용, 홍보전략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술

- 사업별 주민참여, 지역자원 활용, 홍보전략은 사
업전략에 간략히만 기재하고,「2-3 지역사회 
참여 및 주민체감홍보전략 수립」에 통합적으로 
기술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도 

향상전략
- 주민참여전략 및 협의체 운영계획 상세기술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방안 상세기술

- 주민참여 전략 및 협의체 운영계획 간략기술
  : 협의체 운영계획 권고사항 추가
-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방안 간략기술
- 주민체감 홍보전략 간략기술

3. 표준형 보건지소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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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년도 ‘13년도

시설 
적정성

- 시설지원 요청유형, 대지(건물)확보여부, 건물
개요, 단독/복합 사용여부 등 세부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기술하여 작성

- 시설적정성 평가표 작성
- 설계안과 증빙서류 제출

- [별지 제 2호~4호 서식] 중 택1하여 대체
- 설계안과 증빙서류 제출

시설/장비 
예산확보 

계획
-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서를 제출 - 소요예산표[표 8][표 11]내 확보계획 간략 작성

장비
운영계획

‒ 사업별 장비 필요사유, 사용계획, 장비활용을 
위한 인력배치 및 수급, 관리계획, 기대효과 등
을 기술하며,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
성을 근거로 기술함.

- 보건의료장비 지원요청목록 포함

- 보건의료장비 지원요청목록[표10]으로 대체
- [표10]의 주 사용인력, 장비요구기능 제외

- 보건사업 및 장애인 차량을 구매하여 하는 사
유, 필요성, 차량운영 대상, 운영계획 등 기술

- 차량지원요청목록[표 11]내 필요사유 및 사용계
획 간략작성 하는 것으로 대체

시설비 
제외항목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부지매입비
‒ 담장, 옹벽(부대시설), 별도의 옥외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포장,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분 외의 절/성토
‒ 기존 시설의 철거 및 폐자재처리, PILE 지정, 

 동결심도를 초과하는 깊이의 기초공사 비용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의 사업비

(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
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 매입, 분양 완료 후 입주 시 개보수 비용

‒ 부지매입비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 되

는 부분의 사업비(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보건의료
장비 

제외항목
- 노트북, 프린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빔 프로젝터용 노트북, 복합기 각 1대 구매 가능

  ※ 보건지소 설치 확인, 활용정도 파악 예정

보건사업용
차량

‒ 보건사업차량 : 조달청에 선정되어 등록되어 있
는 보건사업용 차량 2대 이내 구매

‒ 장애인차량 : 기관당 1대 신청 가능.
- 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지원한도(5천만원) 

내에서 2대 이내 구매 가능

※ 변경된 시설, 장비 및 차량기준 2012년 선정 보건지소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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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형 보건지소 선정기준
1 표준형 보건지소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소분류
1. 사업 추진의지 10 1-1. 사업 추진의지

2. 지역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적절성 60
2-1. 지역현황 분석
2-2. 사업 운영계획
2-3. 지역사회 참여 및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3. 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0 3-1. 시설
3-2. 장비

합 계 100

<2013년도 서울특별시 표준형보건지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의 상세구분은 p54 참고

2 표준형 보건지소 지원대상 제외기준 등

사업의 포기
‒ 보건지소 사업포기로 시비를 반납한 경우, 반납한 해의 익년부터 2년간 

사업신청 제외
계획된 사업의 미수행 및 사업운영이 곤란한 경우 
‒ 보건지소 지침 및 승인된 자치구 보건지소 사업계획서와 달리 설치기준 

미준수, 핵심사업 미수행, 사업인력 미확보 등으로 사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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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형 보건지소 변경 승인기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당초 승인된 보건지소 사업계획에서 관할지역, 설치위치, 조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6호 서식. 보건지소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변경 시 사업비 환수 가능

분야 내용 변경승인기준

시설

지원 유형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신축, 이전신축, 증축, 개보수, 매입․분양의 지원 유형

을 변경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외, 승인불가

대지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매입･분양 건물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매입･분양 건물이 변경되는 경우

면적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면적보다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복합 건물 ∙ 계획서 제출 당시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장비 및 차량 ∙ 장비(1억), 차량(5천만) 한도금액 초과하는 경우
기타 ∙ 지역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 

지역 관할지역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관할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지소 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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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형 보건지소 사업 지침
1 핵심사업 1: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가. 사업목적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및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질병부담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사업기간 : 보건지소 개소일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대사증후군관리 및 심뇌혈관예방관리 통합
‒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적용 

다. 사업대상 및 내용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대상자 발굴 및 조기발견
‒ 직접발굴, 사업간 연계,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대사증후군 5가지 검사) 

(혈압, 혈당,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중성지방)
검진 후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영양,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위험요인 보유자 지속적 

사후관리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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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사업내용

대상자 발굴 및 발견 → 대상자(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 만성질환자) 
분류하여 등록 → 분류별 맞춤형 관리 → 지속적 관리
※ 등록대상자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진료서비스는 제공하되, 그 외 

진료 및 치료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

1)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대상자 발굴 및 조기발견

사업목표
‒ 자각 증상이 없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보유자나 질환자를 조기발견 

사업내용
‒ 직접발굴, 지역연계기관, 지역단체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보건지소 내소자의 만성질환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수행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압, 혈당, HDL-콜레스테롤 등)
‒ 건강검진 수진율 향상을 위한 홍보
 · 혈압･혈당･혈중지질 알기 캠페인(연 2회 이상)

접근전략
‒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및 환자발견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주민의 참여도모(사업계획 및 운영 시 참여)
‒ 지역사회 보건의료인 전문단체(의사회, 약사회 등)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 지역사회 각종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표준화된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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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등록, 관리(Case Management)
사업목표
‒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 검진을 통해 위험요인 보유자, 질환자 등을 분류를 

통해 위험도별 등록체계 마련 
‒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의 등록자의 비율을 높임으로 질환자의 확대를 

막음
‒ 정기적인 혈압･혈당･혈중지질 및 관련 검사를 받는 등록한 환자의 비율 

높임으로 지속적인 관리 
‒ 위험도 개선 및 정상수치 유지를 위해 생활습관 개선내용을 실천하는 등록 

환자의 비율(생활습관 개선율) 높임

사업내용
‒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및 질환자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등록

: 지역주민 대상 검진 후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및 질환자에 따른 분류 
및 등록(민간 병의원으로부터 연계･의뢰된 환자는 동의서)

‒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및 대사증후군 관리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영양,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

‒ 등록 만성질환자 지속치료 유지관리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주치의를 통한 건강검진 사후관리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1:1 개별 상담, 그룹교육, 

교실운영 등)
‒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실시
‒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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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민 교육･홍보
사업목표
‒ 만성질환은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수를 증가시킴
‒ 주기적인 혈압･혈당･혈중지질 측정을 통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유익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수를 증가시킴

‒ 자신의 혈압･혈당･혈중지질 수치를 알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수를 
증가시킴

‒ 자각증상이 없어도 혈압･혈당･혈중지질이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혈당･혈중지질을 정상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될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지역사회 주민수를 증가시킴

사업내용
‒ 언론매체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 지역사회주민대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강좌 개최
‒ 각종 지역 행사 및 환자발견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방문한 내소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교육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업장, 경로당, 주민단체 등 기관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접근전략
‒ 연간 지역사회 교육･홍보계획 수립하여 시행
‒ 상설 만성질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보건의료인 전문단체(의사회, 약사회 등)와 연계사업 추진
‒ 노인회 등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 표준화된 교육, 홍보자료 활용

4) 만성질환 관리사업 평가
‒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피드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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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사업 2: 재활보건사업

가. 사업목적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자, 뇌졸중, 
관절염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 등의 폭넓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재활운동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을 촉진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사업기간 : 보건지소 개소일 ~
사업대상

   1) 중점관리 대상자
‒ 재가 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2차 장애 예방 및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재활대상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저소득 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 최우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장애인
 ․ 우선대상 : 의료급여 특례 및 차상위 계층 재가 장애인
 ․ 차선대상 : 최우선 및 우선대상 이외의 재가 장애인 및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재가 장애인
②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2) 일반관리 대상자

- 근골격계, 뇌졸중, 퇴행성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활 및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 만성 신체질환이 장애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자
‒ 근골격계로 인한 통증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자
‒ 지역사회의 뇌졸중 발병 병력이 있는 자로 지속적인 재활운동 및 순환운동이 필요한자
‒ 퇴행성관절염으로 재활운동이 필요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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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활교육 대상자
‒ 재활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기타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아 재활운동이 

필요한 자
‒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 재활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 중에서 장애인식 개선, 재활에의 

참여활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자

다. 추진방향

장애예방 및 관리
‒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치료함으로써 장애 및 질환을 사전에 예방 및 관리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활보건사업 운영
‒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장애예방 및 장애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운동 등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형 보급 및 확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협의체(주민(건강)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다양한 자원발굴 및 참여유도로 지지적 환경 조성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 참여형 재활 보건사업 수행
지역사회 역량강화
‒ 지속적 관리체계를 통한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 교육 ․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 재활대상자 사회참여 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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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 내용

사업계획수립
∙ 지역사회 뇌졸중 및 장애인 등의 

재활 요구도 및 현황, 자원 파악
∙ 재활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등록, 의뢰, 퇴록 원칙 구축
∙ 재활사업팀 구성 및 업무분장   

재활서비스 
제공 및 관리

∙ 등록 대상자별(뇌졸중, 장애인, 
재활 필요자 등) 
재활보건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 예방건강교실,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활동

∙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 내 자문의료기관, 재활관련 
복지관 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업운영

퇴록 및 추후관리
∙ 서비스 종결 후 퇴록 체계 구축 
∙ 퇴록 후 가정방문, SMS, 

전화상담을 통한 추후관리
 

인식개선(재활교육 및 홍보)
∙ 재활요원, 관련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 및 홍보

 

재활보건사업 평가
∙ 재활보건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평가결과 환류
 (결과공유 및 결과를 근거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재활보건사업을 위한 필수적 진료서비스 이외 진료 및 치료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 활용 
(의료기관 등)

마. 세부 사업내용

1) 재활보건 사업계획 수립
재활보건 사업대상자 파악 
‒ 지역사회 재활치료가 필요한 유형별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현황파악(해당 지역 거주 재활대상자 직접조사 및 민간의료기관, 집단검진 결과 
협조를 통해 파악함)

‒ 지역사회 현황을 통한 필요한 재활치료실 운영계획 수립
사업운영(안) 수립
‒ 사업의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수립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 수립
‒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별 평가지표와 효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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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팀 구성 및 업무분장
‒ 재활사업팀을 구성하고, 사업수행 인력 및 의료기구 등의 보유 현황 조사, 

담당별 업무 지정
‒ 지정된 업무 담당자는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
‒ 재활사업 담당자, 재활요원 교육 수행

재활사업 담당
 - 지역의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재활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재활요원
 - 등록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 대상자별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

재활사업 지원 - 재활사업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단체 및 역할 지정 
‒ 지역사회 자원(복지센터(관), 장애인협회, 동센터, 협의체 등)을 통한 

주요역할 설정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계획 수립

2) 사업대상자 파악 및 등록

대상자 파악
1) 직접 파악
‒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재활대상자를 직접조사
‒ 구청,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병원, 복지관 등 중증장애인 명단확보
2) 간접 파악
‒ 민간의료기관 협조: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명단을 협조 받아 

재활교육자료 발송 및 상담(입원 후 퇴원하는 환자 포함)
‒ 집단검진결과 협조: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협회(본인 동의 또는 협약 

필요)의 집단검진결과 재활필요자 등의 명단을 협조 받아 대상자 파악
‒ 유관기관 협조: 주민자치센터, 부녀회,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를 이용
‒  보건기관 의뢰: 보건소, 보건지소, 분소 내 타 부서로부터 대상자 의뢰
‒  대상자(가족포함) 요청에 의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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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분류
‒ 중증도, 재활요구도, 재활필요도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분류

대상자 등록
‒ 동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재활보건사업에 등록

등록기준
∙ 대상자는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 대상자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재활보건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내에 있다.
∙ 대상자 등록은 적어도 1회는 직접 면담 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 후 등록한다.
∙ 퇴록 대상자 중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3) 대상자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 및 역량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대상자 별 재활서비스 제공
(1) 물리치료

∙ 대상자 :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가 필요한자 
∙ 내  용 : 열, 전기 통증 물리치료와 치료실 운동기구를 통한 운동 실시

(2) 재활치료
∙ 대상자 : 뇌졸중 발병자, 장애인 등  
∙ 내  용 :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치료 지도 

※ 뇌졸중 발병 시기 및 진행속도,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 
(3) 재활운동

∙ 대상자 : 관절염, 요통 등의 환자 대상   
∙ 내  용 : 유산소 운동 및 관절염 및 통증으로 인한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서비스 제공
(4) 허약노인 재활운동

∙ 대상자 : 허약노인 및 만성질환 소견자로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자  
∙ 내  용 : 허약노인 상태에 따른 단계별 재활 및 유산소  등의 맞춤형 

운동 수행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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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보건사업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
∙ 대상자 : 재활보건사업 등록관리 대상자 
∙ 내  용 : 기본검사, 재활교육, 영양관리, 중독관리 등(만성예방관리팀 연결)

(6) 장애예방 건강교실
∙ 대상자 : 지역사회 노인, 지역주민
∙ 내  용 :방문재활 및 만성예방관리팀 협력하여 안전사고예방, 재발방지교육, 

만성질환 관리교육, 노년기에 맞는 운동법 및 건강체조 등 주행
(7) 이동가능 장애인을 위한 「이동기구 및 재활보조도구 대여」

∙ 대상자 : 신체기능장애로 인하여 재활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 내  용 : 자체구입, 기구대여 시 사용법 교육, 장애인 봉사단체 연계를 통한 

대여 병행 등을 통해 기구대여(종류별 4주~3개월)
(8)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

∙ 대상자 :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
∙ 내  용 : 중증 장애인 재활치료, 간병요령 교육, 정서적 지지 제공 등

(9)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자조모임 및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 등
∙ 지역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

지역사회 재활치료 운동 봉사자 교육 
‒ 지역사회 뇌졸중환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 지역사회시설의 재활운동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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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의뢰 및 연계활동
 가) 대상자 의뢰

‒ 재활보건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뢰서와 함께 
관련 분야에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의뢰 대상자
‒ 다음과 같은 경우 유관기관(의료기관, 복지시설, 동사무소,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전문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자
②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③ 신체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의뢰과정
‒ 대상자 및 가족의 의뢰요구를 파악한다(동의서 작성).
‒ 대상자의 요구 중 재활보건사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 의뢰기관, 방법, 기간, 기대결과 등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과정을 준비한다.
‒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송부하고, 대상자에게 알린다.
‒ 의뢰결과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의뢰 시 발견된 문제가 해결된 

정도를 정리하여 기록한다.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 재활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교수, 또는 재활 병･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 및 협조

연계활동 의료기관 주요내용

대학부속병원
∙ 재활검진 의뢰, 기능평가, 보건서비스 자문
∙ 재활보건사업 관련 조사사업 수행 자문
∙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토의) 
∙ 재활실무 교육

민간의료기관 ∙ 재활검진 의뢰, 치료, 장애 진단

<재활보건사업 지역 내 유관기간과의 연계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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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의뢰
‒ 재활보건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뢰서와 함께 

관련 분야에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함.

구분 연계활동기관 주요내용
행정기관 사회복지과 ∙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의료기관 정형외과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복지기관
장애인 복지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 생활서비스 제공(반찬지원, 목욕, 재활정보) 
종합사회복지관 ∙ 생활서비스 제공(가사봉사, 위생)
자활후견기관 ∙ 자활서비스 제공 이동목욕

교육기관 교육청 ∙ 장애아동 조기발견, 장애아동 교육, 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교육 
의뢰 

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 자원봉사자 모집‧연결,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재활보건사업 지역 내 기관과 연계활동 내용>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활동
‒ 주민의 요구도에 의한 재활보건서비스 제공  

(지역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만족도 및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개선)
‒ 재활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요구도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모임 구성

5) 대상자 퇴록
퇴록기준
‒ 재활보건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1항이라도 적용되는 경우는 퇴록을 결정 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및 가족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봐질 수 없고 입원 또는 수용이 필요한 경우
 ③ 대상자가 거부 등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④ 대상자가 관할지역에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⑤ 재활보건인력의 안전이 위협 등을 받는 경우
 ⑥ 대상자와 1년 이상 연락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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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 대상자 중점서비스 종결원칙 및 추후관리 
① 종결원칙
‒ 3~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재활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 재활요구사정 시 설정된 재활목표량의 80% 이상이 달성된 경우

② 추후관리
‒ 관리기관: 중점관리기관(3~6개월) 이후 1년 간
‒ 관리회수: 분기 1~2회
‒ 관리방법: SMS 및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서비스 제공
‒ 관리내용: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재활운동, 가사봉사, 목욕서비스 등

바. 교육 및 홍보

정규 재활전문교육
‒ 교육대상: 보건소장, 의사, 간호자, 물리치료사 등 재활요원
‒ 직원 및 재활요원을 대상으로 기본, 중급, 심화교육 지원 수행
재활간담회 운영
‒ 재활요원의 재활서비스 실무능력, 사례관리 능력을 제고 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활간담회를 운영
‒ 운영회수: 격월 1회 또는 분기별 개최 및 회의록 작성
‒ 참석대상: 보건지소 재활사업팀, 자문기관 및 연계활동기관
‒ 내용: 재활사업 운영 및 협조방안, 사례토의, 보수교육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및 홍보
‒ 대상: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 지역주민 및 각종 기관 등
‒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및 재활의 중요성, 장애예방 및 합병증 예방법, 

재활관련 정보, 노인,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돕는 방법, 뇌졸중 예방 등
‒  홍보방법: 주민모임, 인터넷, 전광판 및 게시물, 방송매체, 인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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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활보건사업 평가

보건지소의 장애인 및 뇌졸중 등의 재활보건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만족도 및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재활보건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가 필요함
자체적으로 보건지소의 재활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뇌졸중 및 장애인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자체평가는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별로 평가함
‒ 물리치료, 재활치료, 재활운동, 허약노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 등

3 선택사업

표준형 보건지소 선택사업 선정
‒ 자치구별 지역사회 요구도, 자치구의 역량, 관심 등 여건에 따라 수행 

가능한 사업과 관련 업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행함 
‒ 지역사회자원 활용, 유관기관 협조 및 연계, 주민참여 전략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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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형 보건지소 작성지침
<표준형 보건지소 사업계획서 목차>

Ⅰ. 보건지소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Ⅱ.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 <제2~4호 서식>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추진의지
1-1.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1-2. 지역사회 참여의지

   2. 지역현황분석 및 운영계획
2-1. 지역현황 분석

 2-1-1. 일반현황

2-1-2. 건강수준

2-1-3. 자원현황

2-1-4. 지역 선정근거

2-2. 사업운영 계획

 2-2-1. 조직 및 인력

2-2-2. 사업 운영계획

2-3.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도 향상전략 수립

 2-3-1. 주민참여 전략

2-3-2.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2-3-3.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3. 시설 및 장비
3-1. 시설

 3-1-1. 시설 적정성

3-1-2. 시설 접근성

3-1-3. 시설 운영계획

3-1-4. 시설예산 확보계획

3-2. 장비

 3-2-1. 장비 적정성

3-2-2. 장비예산 확보계획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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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보건지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소분류 정  의 세부

배점
1.사업 추진

의지 10 1-1.사업 추진
의지

∙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 지역사회 참여의지 10

2.지역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적절성

60

2-1.지역현황 
분석

∙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 선정근거 도출
  : 일반현황(지역특성, 인구, 예산규모 등)
  : 건강수준(건강행태, 주요건강문제 등)
  : 자원현황(의료기관, 시설, 관련단체 등)
  : 지역 선정근거

10

2-2.사업 운영
계획

∙ 보건지소 운영계획 수립
: 조직 및 인력
: 사업 운영계획(핵심사업 2개, 선택사업 2개 이상)

30

2-3.지역사회 
참여 및 체
감도 향상전
략

∙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도 향상전략 수립
: 주민참여 전략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20

3.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0

3-1.시설
∙ 시설

: 시설 적정성
: 시설 접근성
: 시설 운영계획
: 시설예산 확보계획

20

3-2.장비
 ∙ 장비
  : 장비 적정성

: 장비예산 확보계획
10

합  계 100 100

<2013년도 서울특별시 표준형보건지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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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내용 필수표

2.지역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적절성

2-1.지역현황 분석
∙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 선정근거 도출
  : 일반현황(지역특성, 인구, 예산규모 등)
  : 건강수준(건강행태, 주요건강문제 등)
  : 자원현황(의료기관, 시설, 관련단체 등)
  : 지역 선정근거

표 1~3

2-2.사업 운영계획
∙ 보건지소 운영계획 수립

: 조직 및 인력
: 사업 운영계획

표 4~6

2-3.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형 홍
보전략 수립

∙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형 홍보전략 수립
: 주민참여 전략 및 협의체 운영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

1 사업 추진의지

대분류 중분류 내용
1.사업 추진의지 1-1.사업 추진의지 ∙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 지역사회 참여의지

[1-1.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확보 및 참여의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확약서) 제출

[1-2. 지역사회 참여의지]
구의회, 관할지역 주민,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하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서 제출

-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의(안)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2 지역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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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현황 분석]

보건지소 관할지역의 취약계층 구조, 건강문제, 지역적 특성, 주민요구도, 
연계자원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관할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 
이유, 근거 등 선정배경 기술

    2-1-1) 일반현황

- 지역의 취약계층 구조, 주민요구도, 예산규모 등 지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기술

- [표 1. 지역사회 인구 및 취약인구 현황] 작성
[표 1] 지역사회 인구 및 취약인구 현황
‒ 지역사회 취약인구 현황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대상 및 내용에 따른 항목 추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외국인가정 등) 

구분

지역(동)

전체인구
(남+녀)

취약인구
추가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 대상자 취약인구

(A) (B) (C) (D) (A+B+C+D)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동
○○동

관할지역
○○동

：
자치구 합계
관할지역 계

*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가정복지과 혹은 사회과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백분율(%)은 해당 인구수(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체인구수로 나눈 값 × 100으로 산정
*인구수는 동별 전체 인구수를 기입하도록 하며, 취약인구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대상자를 합한 인구수를 기입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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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건강수준

‒ [표 2. 지역사회 주요 건강문제 현황] 작성.
‒ 제시하는 자료는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함.

[표 2] 지역사회 주요 건강문제 현황
‒  동별 추계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 관할지역(관할 동 단위)자료를 작성
‒ 주요 건강문제 현황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강문제
지역(동)

대사증후군 
고위험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율 흡연율 기타

출 처
자치구 현황

관
할
지
역

○○동
○○동
○○동

※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율은 5가지 검사 완료자 중 고위험군의 비율(%)로 정의함
(출처 명기: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

2-1-3) 자원현황

‒ [표 3. 지역사회 가용자원 현황] 작성
[표 3] 지역사회 가용자원 현황(의료기관 현황 / 협력가능 기관 및 단체)
‒ 동별 추계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 관할지역 계, 관할지역(관할 동 단위)자료를 작성
‒ 가용자원 현황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의료기관
지역(동)

의료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재활
병원

복지
시설

전문가
단체

자원봉사
조직 기타 기타

자치구 합계

관
할
지
역 

계
○○동
○○동
○○동

2-1-4) 지역 선정근거

‒ 위의 [2-1-1] ~ [2-1-3]의 지역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관할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 이유, 근거 등 선정배경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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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 운영계획]
2-2-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보건소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도 작성
‒ [표 4.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주요업무 및 역할분담] 작성
[표 4]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주요업무(역할분담)

기     관 공통역할 및 업무 차별적 역할 및 업무
○○보건소
○○보건지소

  나. 인력

‒  보건지소장 :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 등 배치
‒  인력확보방안 :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한 계획(방안)을 간략 기술함.

※ 보건지소신규인력 정원 확보 방안, 기존 인력 배치 조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
‒  인력배치표 [표 5. 보건지소 전체인력 배치계획표], [표 6. 사업별 인력 

배치계획표] 작성
‒  보건지소 직원의 인력개발교육, 지속근무 방안 간략 기술함.

       [표 5] 보건지소 전체인력 배치계획표
(단위: 명)

구분 정규 전임계약 기간제 시간제 기타 계
계

의무
간호
보건

의료기술
행정
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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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업별 인력 배치계획(기간제 및 시간제 포함)

사업내용
소  요  인  력 (명)

소 계 의 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 행 정 기 타

핵심사업

만성질환예방관리사    업
전담
겸직

재활보건사    업
전담
겸직

소계
계

전담
겸직

선택사업

선택사업 전담
겸직

선택사업 전담
겸직

소계
계

전담
겸직

공통 계

총 계
계

전담
겸직
공통

※ 공통: 특정사업에 배치되지 않고, 전반적인 보건지소의 운영 및 관리 등 공통영역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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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업 운영계획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강화
사업 운영계획 작성
‒ 각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작성
  (핵심사업 2, 선택사업 2가지를 운영할 경우, 4개의 사업운영계획 작성) 
‒ 자율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내용을 참고
‒ 지역자원 활용전략은 사업별 접근전략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전체 

보건지소 운영 통합접근 형식으로「2-3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도 향상전략 
수립」항목에서 상세히 기술

항 목 내 용
사   업 
추진배경

‒ 사업별 추진배경, 필요성, 목적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과 관련된 지역현황 분석자료 활용
∙ 자치구 현황에 맞는 사업필요성 제시

사업선정 
근거 ‒ 지역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사업선정 근거 및 이유를 기술함

사업대상
‒ 사업별 사업대상 및 대상자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유형 및 수를 명시 하고 대상자의 선정 

근거 및 이유를 기술함

사업운영

‒ 사업목표, 사업방향, 사업내용, 사업인프라(조직, 인력 배치 및 구성, 예산계획)를 구체
적으로 작성 
1) 사업목표 : 실적(측정 가능한 계량적 지표) 및 종합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방향 : 보건지소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의 방향 및 각 보건사업의 방향을 포함

하여 기술 
3) 사업내용 : 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선택 시 지역현황 및 지역특수성 및 지역주민의 수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4) 사업인프라 : 사업에 투입되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사업전략 수립(지역자원 활용 및 홍보 전략부분은 간략하게 기재)

∙ 각 사업의 추진전략을 대상자 및 특성에 맞게 기술
∙ 혁신적이고 창의적 전략을 수립

6) 예산계획: 사업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
운영결과 

및 
기대효과

‒ 사업종료 후 결과 평가에 대한 계획을 기술
‒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기술
‒ 사업의 기대효과

추진 일정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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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도 향상전략 수립]
보건지소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3-1) 주민참여 전략

‒ 지역사회 주민이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전략을 기술

‒ 보건지소 설치목적에 맞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주민(건강)회의, 
운영위원회 등) 운영을 주민참여 전략으로 포함

‒  협의체 조직의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한 회의록양식 제시[별첨 2. 
‘참여자 조직 회의록 작성’] 참고.

2-3-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방안

‒ 관할지역 및 인근의 가용자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연계 대상(조직), 연계 방법, 연계내용, 연계전략 등을 기술

2-3-3)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 신규 보건지소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등 주민맞춤형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여 실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전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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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및 장비

대분류 소분류 내용 필수표

3.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1. 시설
∙ 시설

: 시설 적정성
: 시설 접근성
: 시설 운영계획
: 시설예산 확보계획

표 7-8

3-2. 장비
∙ 장비

: 장비 적정성
: 장비예산 확보계획

표 9-11

[3-1. 시설]
3-1-1) 시설 적정성

‒ [별지 제 2호 ~ 4호 서식] 중 1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 서식: 2호(신․증축), 3호(개․보수), 4호(매입․분양)

‒ 층별 면적 및 용도, 설계안(평면도) 제시
‒ 보건지소 사업신청서에 제시된 토지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평가 시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3-1-2) 시설 접근성

‒ 보건지소 설치지역의 접근성 및 향상전략 기술
※ 기존의 보건시설(보건소, 보건지소, 분소, 건강센터 등)과의 이동거리(km)와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시간(분) 기술
※ 시설접근성을 확인을 위해 당해 『자치구 행정구역지도』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위치와 보건지소 관할지역을 표시
※ 대중교통, 도로 사정 등을 포함한 지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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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시설 운영계획

‒  보건지소 시설운영을 위한 공간, 면적, 실수, 배치인력 등의 운영계획 작성
‒  [표 7. 공간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별첨 3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표준형)’] 예시 참조
[표 7] 공간 별 계획

실   명
필요면적(㎡)  

비고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예상근무
직원수(명)

가. 접수공간
 1)
나. 검사공간
 1)
다. 보건사업 공간
 1)
 2)
마. 행정 공간
 1)
라. 공용공간
 1)
면적 계
* 별첨 4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표준형_’ 예시 참조하여 작성

3-1-4) 시설예산 확보계획

‒ [표 8. 보건지소 시설 소요예산]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표 8] 보건지소 시설 소요예산(안)                                                (단위: 백 만원)
구 분 총 계 시 비 그 외 구 비

구비 예산 확보계획 간략작성
시설비

(신축, 증축. 개보수, 매입/분양 등 내용 기입)
부지 구입비 등(확보 예정 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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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비]
3-2-1) 장비(차량포함) 적정성

보건의료장비
‒ [표 9. 보건의료장비 지원요청 목록]을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자치구 예산 구매 장비도 기술

※ 평가 시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표 9] 보건의료장비 지원요청 목록 (별첨 5 활용하여 작성)

장비종류
대수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
(주요대상 사업명기)
(예상사용건수 포함)

설치예정
장소

예정가격
(단가)

시비지원
요청여부사업

부문 장비명

만성
질환

재활
보건

선택1

선택2
공용
 총계

보건의료장비 계획 작성시 주의사항
∙ 표준의료장비목록 중 100만원 이하 소액물품, 전산장비, 사무용가구 등은 신청 제외
 - 단 빔 프로젝터용 노트북, 복합기 각 1대 구매 가능
∙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란에는 신청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활용계획을 기재함

(기록을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입)
‒ 주요 대상사업을 기입하되 해당 장비가 그 사업에 중요한 사업만 기록

∘ 『설치 예정 장소』란에는 구입할 장비의 설치 예정 장소를 기록하되, 신･증축, 개보수를 한 
후 장비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명 기재

∘ 『예정가격(단가)』란에는 필요한 옵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업체 등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
격을 기준으로 총액을 (장비단가에 장비대수를 곱한 가격을 의미함) 표시하며, ( )안에는 장
비단가를 표시

차량(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작성시 주의사항
  ∙ 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지원한도(5천만 원) 내에서 2대 이내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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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표 10. 차량 지원요청 목록]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표 10] 차량 지원요청 목록
장비명 신규차량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

보건사업 차량       대
장애인 차량       대

3-2-2) 장비예산 확보계획

‒ [표 11. 장비 및 차량 소요예산]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표 11] 장비 및 차량 소요예산(안)                                              (단위: 백 만원)
구 분 총 계 시 비 그외 구 비

구비 예산 확보계획 간략작성
보건
의료
장비

보건의료장비
차
량

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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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사업선정 시점부터 보건지소 사업을 위한 세부 일정계획을 기술함
‒ ’13년 추경, 14년도 본예산 등에 시비 이외 추가부담 구비를 반드시 확보 

하여야 하며(구비 미확보시 선정취소 예정), 보건지소 사업추진계획, 
인력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시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설 공사 조기착수, 건물의 매입･분양 등 
시설 공사 및 매입･분양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2013 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 업 지 침

Ⅲ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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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개요

1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참여형 보건지소 신청가능 지역
‒ 사업대상: 25개 자치구
‒ 보건지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자치구
‒ 기존 보건지소 운영 자치구도 사업신청 가능
2013년 서울특별시 참여형 보건지소 선정기관 : 4개소
‒ 자치구 보건소의 사업지원 요청 규모 및 계획에 따라 2013년에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2 추진방향

‒ 취약지역 주민의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활동 거점 마련
‒ 사업기획단계에서 평가까지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보건지소 운영
‒ 관할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밀착형 건강사업 추진

3 지역선정

- 인구 1~2만 범위의 보건의료 취약인구 밀집지역

[권고] 참여형 보건지소 지역선정
- 자치구 내 동(洞)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

책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건강사업집중지역 71개 동(동별 표준화 사망비와 박탈지수 반
영) 또는 자살고위험지역 59개 동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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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지원금액
‒ 보건지소 1개소 당 시비 7억 원 내(시설, 장비 및 차량 포함)

∙ 예산지원액 7억 원 한도 내에서 시설, 보건의료장비, 차량 유동적 사용 가능
∙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의 경우 7천만 원 내 사용가능

‒ 보조비율 : 시비 100%
시설기준
‒ 지역선정 :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시설요건 :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로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 면적기준 : 230㎡(70평)이상 권고
‒ 지원내용 : 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임대 등

 ※ 보건지소의 조속한 개소를 위하여 매입, 분양, 임대 권고
 ※ 사업승인 면적 내 건물에 한해 지원, 토지매입비 제외

[권고] 
- 관할지역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접근하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기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것이 권고됨(매입, 분양, 임대)

‒ 지원단가 : 2011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적용
  1개소 당 7억 원 내(의료장비, 차량구매 없을 시 최대 7억)
‒ 신·증축 : 2,749천원/㎡
‒ 개보수 : 1,731천원/㎡

단 가  기 준
 ○ 신증축 : ‘11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당 
    (공공업무사무소 2,299천원+병원 2,792천원)/2×1.08(물가상승률4%×2년)=2,749천원
 ○ 개보수 : ‘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11년 기준 없음)  ㎡당 
    (공공업무사무소 1,345천원+병원 1,746천원)/2×1.12(물가상승률4%×3년)=1,731천원

지원구분 지원액별 면적산출
6억 3천만 원(장비,차량 신청시) 7억 원(장비, 차량 미신청시)

신증축 230㎡ 255㎡
개보수 364㎡ 405㎡



- 71 -

‒ 건물 매입․분양 :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임대 : 년 단위 전세임대로 최대지원액 한도 내

※ 지원금액 기준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구비 부담
※ 소요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 소요비용으로 지원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기준
‒ 총 지원액 중 의료장비와 차량을 7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보건의료장비: 보건지소 사업추진에 필요한 100만원 이상 의료장비
‒ 차량: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보건사업차량에 한해 지원

※ 단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한도금액 이상 사용 시 서울특별시 승인 요청

예산배분
‒ 균등배분(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없음)

5 인력기준

사업인력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치기준 권고

∙ 보건지소장 1인(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임용), 간호사 3인
‒ 5명 내외 탄력적 인력배치, 자치구별 인력확보 방안 마련

※ 별첨 1 ‘보건지소 인력배치(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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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내용

지역밀착형 건광관리사업 1~2가지 선택
‒ 관할지역의 건강문제, 주민요구, 보건의료 자원 등 지역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선정
◎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영역
- 지역현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우선순위 영역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개별사업에 일부 건강문제를 추가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만성질환 예방관리(대사증후군 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보건사

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도시사업 등

‒ 보건지소 신청서 제출 시 세부사업 운영계획이 아닌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에 대한 전략(과정계획)을 제출

‒ 주민참여 전략수행을 위해 설치비 이외 개소이전 사용가능한 운영비 
25,000천원 이내로 별도 지원예정
※ 운영비 예산집행 예시: 주민활동가 인건비, 주민참여 건강조사비, 주민조직 운영 등

‒ 주민참여 수행결과에 따른 최종사업계획서를 보건지소 개소 전 반드시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
사업선정을�위한
주민참여�전략�제시

주민참여를�통한�사업선정
최종�사업계획�제출

선정된�건강사업�운영

지소 신청시 지소 개소전 개소 이후

운영전략
‒ 참여형 보건지소 개소 이전시점부터 주민조직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건강조사 등 주민참여 과정을 통한 사업 수행

 

- 주민조직화: 지역건강 소모임 구성, 건강리더 발굴 등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변화 유도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의 컨소시엄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 통합사

례관리 수행
- 주민참여 건강조사: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

역 건강수요와 사업내용, 운영전략을 도출

고려사항
‒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에 건강주치의를 통한 포괄적 질병예방 및 관리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만 ‘일반진료’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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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운영

‘보건지소’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자치구 직접운영 또는 일부사업 위탁 수행
‒ 보건지소는 법적 행정기구로서 자치구가 사무를 관장하여야 하므로 

지소전체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불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 단, 지역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보건지소 일부사업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예시] 주민참여 보건사업에 대한 위탁 대상: 지역 내 평판과 역량이 인정되는 협동조합, 의료기관,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선정

보건지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 
[권고] 00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운영계획
• 구성: 지역주민, 보건의료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일반 거주민(거주민 대표 제외)로 구성함.
• 주민건강위원장
 - 보건지소장 또는 일부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 및 단체장
• 위원: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관할지역 거주민 및 대표
 - 유관기관 대표
 - 사업위탁 기관 및 단체 소속원
 - 관계 공무원
• 운영: 년 4회 이상
• 역할: 다음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등
 -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및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주민건강사업단 회의개최 시 관련 기록을 남기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야 함.

보건지소 공간개방(유휴공간 공유)
-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소모임 등 주민활동을 위한 

지역주민에게 보건지소 공간의 일부를 반드시 개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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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시 고려사항
1) 시설 고려사항

※ 시설 고려사항
‒ 시설의 위치가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해야 함
‒ 시설 설치 시 건축법, 소방법 등 제반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운영을 위한 면적이 충분해야 함.
‒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시설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보건지소의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자치구는 공사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함
‒ 보건지소 신청시 반드시 부지 또는 건물확보 후 신청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미확보시 3개월이내 확보하여야 함

가. 신축

대지: 기준 면적(230m2) 이상이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하고, 보건지소는 가능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좋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증축

대지: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건물: 건물조건은 개보수의 경우와 같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다. 개･보수

대지: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건물: 기준 연면적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건물의 기능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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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입･분양 [권고]

정의
‒ “매입”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는 것
‒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건축된 지 10년 이하의 건물이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갖추어진 건물 
이어야 함.
건물매입･분양 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매입하여야 함

마. 임대 [권고]

정의
‒ “임대”란 임대인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케 하고 그 대가로서 임대료를 받는 계약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건축된 지 10년 이하의 건물이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갖추어진 건물 
이어야 함.
건물매입･분양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임대하여야 함
년 단위의 전세임대만 가능(월 임차료 사용불가)

   ※ 개소시 전세계약서 사본 제출

라. 시설비 시비지원 제외항목

지원액은 사업승인 면적의 건축공사비 및 건물매입･분양비, 원금보존이 
가능한 전세임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반드시 구비를 확보하여야함
‒ 대지매입비(시유지, 구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확보)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의 사업비

(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금액(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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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고려사항

가. 보건의료장비

보건의료장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 별첨 5 ‘표준의료장비목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목록이외 장비 구매 가능

‒ 소모품이나 100만원 미만의 보건의료장비, 사무용가구, 전산장비는 지원대상 제외
‒ 단, 빔 프로젝터용 노트북, 복합기 각 1대 구매 가능

※ 지원된 보건의료장비는 보건지소 설치확인, 활용정도 파악 예정

나. 보건사업용 차량

보건지소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건사업차량 지원한도 내에서 1대 이내 구매 
가능

※ 차량 정수 자치구별 확보

3) 보건지소 법적기반 마련

가. 보건지소 법적기반 마련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정 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하여야 함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지소 설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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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형 보건지소 선정기준
1 참여형 보건지소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소분류

1. 사업 추진의지 20 1-1.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1-2. 지역사회 참여의지

2. 지역현황 분석 및 참여형 사업추진 50 2-1. 지역현황 분석
2-2. 운영계획

3. 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0 3-1. 시설
3-2. 장비

합 계 100

<2013년도 서울특별시 참여형보건지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의 상세구분은 p86 참고

2 참여형 보건지소 지원대상 제외기준 등

사업의 포기
‒ 보건지소 사업포기로 시비를 반납한 경우, 반납한 해의 익년부터 2년간 

사업신청 제외
계획된 사업의 미수행 및 사업운영이 곤란한 경우 
‒ 보건지소 지침 및 승인된 자치구 보건지소 사업계획서와 달리 설치기준 

미준수, 선정사업 미수행, 사업인력 미확보 등으로 사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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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형 보건지소 변경 승인기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당초 승인된 보건지소 사업계획에서 관할지역, 설치위치, 조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지소 사업변경신청서 <별지 제 6호 서식>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변경 시 사업비 환수 가능

분야 내용 변경승인기준

시설

지원 유형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신축, 이전신축, 증축, 개보수, 매입․분양의 지원 유형

을 변경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외, 승인불가

대지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매입･분양 건물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매입･분양 건물이 변경되는 경우

면적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면적보다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복합 건물 ∙ 계획서 제출 당시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장비 및 차량 ∙ 장비 및 차량(7천만원) 한도금액 초과하는 경우
기타 ∙ 지역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 

지역 관할지역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관할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지소 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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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 지침
1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가. 사업목적

지역현황 및 주민요구, 주민의 참여의지에 따른 지역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보건사업 운영
지역의 보건사업에 주민참여의 영역을 확장하고 스스로의 건강관리 의지와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

나. 사업개요

사업기간 : 보건지소 사업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1차, 2차)
‒ 1차: 사업신청시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 계획서 제출
‒ 2차: 개소시 ‘보건지소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개소이전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받아 주민참여 전략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최종계획 수립. 주민참여과정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

다. 사업대상 및 내용

사업대상
‒ 관할지역 주민(주민회의 및 주민건강조사 등을 근거로 중점 사업대상을 선정)
사업방향
(1) 주민조직화
‒ 능동적 주민참여를 위한 건강한 주민조직 형성
‒ 기존 주민조직 및 단체 활용
(2) 지역 내 건강문제 파악
‒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진단하여 주요 건강이슈 및 우선순위 사업 

파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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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기획
‒ 우선순위 보건문제에 대한 해결전략 및 기관별 역할 수립
‒ 지역사회 내 건강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적, 목표, 역할, 사업수행 범위 등을 

합의하는 과정 수행
(4)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연계한 폭넓은 보건사업 수행(사업수행 

범위에 따른 역할 및 기능 수행)
‒ 발견 된 건강이슈에 대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민 

소모임 운영, 조직안정화 추구
(5) 평가 및 환류
‒ 평가과정 및 결과를 통해 차년도 사업내용 및 전략 결정, 자원배분 등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 수행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수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사업내용
‒ 주민, 지역사회 참여에 근거한 사업목표, 사업내용, 운영방법 등 선정
‒ 주민참여 건강조사, 건강소모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운영(전부 또는 일부 전략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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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 운영전략

1) 주민조직화

‒ 주민 개개인과 지역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취약계층과 건강관리 
수요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및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지역건강모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변화를 유도함

목적
‒ 참여형 사업의 핵심가치인 주민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 

관할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주민조직 형성
‒ 관할지역의 문화생활, 건강증진 등 주요이슈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조직 

모임활동 및 조직안정화 추구

방법
‒ 지역사회 지도자 중심의 조직을 형성, 조직원(주민건강리더) 발굴
‒ 조직원에게 선정된 이슈와 관련된 전문교육 수행(지역 리더로써의 자질과 

능력 향상)
‒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는 건강모임 상시운영(조직원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 지속)
‒ 조직적 토론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을 지역사회조직 추진력으로 

활용
‒ 내부기관 이용홍보, 자체홍보물 제작, 캠페인, 개별접촉, 건강리더 등을 

통한 건강모임 홍보

전략
가. 주민조직 형성

‒  주민조직화를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접근 - 조직 - 육성)
‒  지역사회 지도자 발굴 및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
‒  지역사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형성, 조직원(주민건강리더) 양성
‒  관할지역 내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잠재조직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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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교류 및 의견 집약기회(토론의 장) 마련
‒  관할지역 내 유관기관을 방문(지역문제파악, 이슈생산, 이슈홍보 및 조직원 

확보)
‒  위탁운영계획 시 위탁기관 및 단체 모집, 위탁계약 체결
‒  주민조직 및 활동 홍보(게시판, 홍보물, 소식지 발간 등)

나. 조직 활동 및 안정화
‒ 조직원에게 선정된 이슈와 관련된 전문교육 실시하여 지역의 리더로써의 

자질과 능력 향상
‒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는 건강소모임 상시운영(조직원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 지속)
‒ 건강소모임 활성화(조직적 토론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을 

지역사회조직 추진력으로 활용)
‒ 내부기관 이용홍보, 자체홍보물 제작, 캠페인, 개별접촉, 건강리더 등을 

통한 건강모임 홍보
‒ 관련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
‒ 지역 내 건강 환경 조성
‒ 추진상황 관리 및 질적 평가(조직 및 기능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보건지소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인적, 물적으로 
폭넓은 보건사업을 수행.

방법
‒ 네트워크 조직 간의 갈등 최소화를 고려한 서비스 접근방법 모색
‒ 네트워크 참여조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참여자수준 향상
‒ 주민의 조력자로써 지역사회에 건강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욕구를 

집약하고,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을 도모
‒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주체로써의 역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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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가. 지역건강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연대체)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수립: 대상선정, 
공동목적 설정,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결정

‒ 지역 가용자원(기관 및 단체) 색출 및 연계협력

나. 지역 네트워크 간 조인트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수립(목표, 사업범위, 대상, 방법, 평가 등)
‒  지역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및 운영모형 개발, 연계체계 구축(네트워크 

조직 간 갈등 최소화를 고려한 서비스 접근방법 모색)
‒  참여조직 및 조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네트워크 참여조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참여자수준 향상)
‒  정기모임(정보공유, 조직 간 신뢰구축, 상호 협력의뢰, 인적‧물적 자원공유 등)
‒  조인트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건강지원체계 구축

3) 주민참여 건강조사 수행

‒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주민참여건강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파악, 조사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실제 
주민건강수요에 근거한 사업내용 및 전략 도출함.

방법
‒  주민참여 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설문지 개발
‒  주민참여 건강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결과 공유 및 환류

전략
‒ 주민참여 건강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사대상, 조사방법, 분석방법 등)
‒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참여형 건강조사지 개발

  ‧ 전문가 제안: 지표개발, 건강형평성 감시체계, 사업평가, 문항설계 등
  ‧ 주민 제안: 주민건강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우선적 관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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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직가(조사 관리원) 선발
‒ 조사원 선발
‒ 상호학습모임을 통한 조사원 역량강화 교육
‒ 조사홍보 및 수행
‒ 주민참여 건강조사 결과분석
‒ 조사결과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공유(홈페이지 게재 등)
‒ 조사결과를 기반을 둔 건강증진사업 및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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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형 보건지소 작성지침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계획서 목차>

Ⅰ. 보건지소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Ⅱ.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 <제2~5호 서식 택1>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추진의지
1-1.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1-2. 지역사회 참여의지

   2. 지역현황분석 및 참여형 사업추진
2-1. 지역현황 분석

 2-1-1. 일반현황

 2-1-2. 건강수준

 2-1-3. 자원현황

 2-1-4. 선정근거

2-2. 사업선정 및 운영계획

2-2-1. 조직 및 인력

 2-2-2.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

 2-2-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2-2-4.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3. 시설 및 장비
3-1. 시설

 3-1-1. 시설 적정성

 3-1-2. 시설 접근성

3-1-3. 시설 운영계획

3-1-4. 시설예산 확보계획

3-2. 장비

 3-2-1. 장비 적정성

3-2-2. 장비예산 확보계획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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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보건지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소분류 정  의 세부

배점

1.사업 추진
의지 20 1-1.사업 추진

의지

∙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 10

∙ 지역사회 참여의지
  : 구의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동의서, 협의안 등 제출 10

2.지역현황 
분석 및 
참여형 
사업추진

50

2-1.지역현황 
분석

∙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 선정근거 도출
  : 일반현황(지역특성, 인구, 예산규모 등)
  : 건강수준(건강행태, 주요건강문제 등)
  : 자원현황(의료기관, 시설, 관련단체 등)
  : 지역 선정근거

10

2-2. 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 5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 20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10
∙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5

3.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0

3-1.시설
∙ 시설

: 시설 적정성
: 시설 접근성
: 시설 운영계획
: 시설예산 확보계획

20

3-2.장비
 ∙ 장비
  : 장비 적정성

 : 장비예산 확보계획
10

합  계 100 100

<2013년도 서울특별시 참여형보건지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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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내용 필수표

2.지역현황 분석 
및 참여형 
사업추진 

2-1. 지역현황 분석
∙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 선정근거 도출
  : 일반현황(지역특성, 인구, 예산규모 등)
  : 건강수준(건강행태, 주요건강문제 등)
  : 자원현황(의료기관, 시설, 관련단체 등)
  : 지역 선정근거

표 1~3

2-2. 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 표 4~6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 표 7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
∙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

1 사업 추진의지

대분류 중분류 내용

1.사업 추진의지 1-1.사업 추진의지
∙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 
∙ 지역사회 참여의지
 : 구의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동의서, 협의안 등 제출

[1-1. 지방자치단체장 추진의지]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확보 및 참여의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확약서) 제출

[1-2. 지역사회 참여의지]
구의회, 관할지역 주민,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하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서 제출

-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의(안)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2 지역현황 분석 및 참여형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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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현황 분석]

보건지소 관할지역의 취약계층 구조, 건강문제, 지역적 특성, 주민요구도, 
연계자원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관할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 
이유, 근거 등 선정배경 기술

    2-1-1) 일반현황

- 지역의 취약계층 구조, 주민요구도, 예산규모 등 지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기술

- [표 1. 지역사회 인구 및 취약인구 현황] 작성
[표 1] 지역사회 인구 및 취약인구 현황
‒ 지역사회 인구현황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대상 및 내용에 따른 항목 추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외국인가정 등) 

구분

지역(동)

전체인구
(남+녀)

취약인구
추가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 대상자 취약인구

(A) (B) (C) (D) (A+B+C+D)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동

○○동
관할지역
○○동

：
자치구 합계

관할지역 계
*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가정복지과 혹은 사회과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백분율(%)은 해당 인구수(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체인구수로 나눈 값 × 100으로 산정
* 인구수는 동별 전체 인구수를 기입하도록 하며, 취약인구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대상자를 합한 인구

수를 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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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건강수준

‒ [표 2. 지역사회 주요 건강문제 현황] 작성.
‒ 제시하는 자료는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함.
[표 2] 지역사회 주요 건강문제 현황
‒  동별 추계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 관할지역(관할 동 단위)자료를 작성
‒ 주요 건강문제 현황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강문제
지역(동)

대사증후군 
고위험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율 흡연율 기타

출 처
자치구 현황

관
할
지
역

○○동
○○동
○○동

※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율은 5가지 검사 완료자 중 고위험군의 비율(%)로 정의함
(출처 명기: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

2-1-3) 자원현황

‒ [표 3. 지역사회 가용자원 현황] 작성
[표 3] 지역사회 가용자원 현황(의료기관 현황 / 협력가능 기관 및 단체)
‒ 동별 추계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 관할지역 계, 관할지역(관할 동 단위)자료를 작성
‒ 가용자원 현황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의료기관
지역(동)

의료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재활
병원

복지
시설

전문가
단체

자원봉사
조직 기타 기타

자치구 합계

관
할
지
역 

계
○○동
○○동
○○동

2-1-4) 지역 선정근거

‒ 위의 [2-1-1] ~ [2-1-3]의 지역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관할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 이유, 근거 등 선정배경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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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영계획]

2-2-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보건소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도 작성
‒ [표 4.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주요업무 및 역할분담] 작성
[표 4]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주요업무(역할분담)

기     관 공통역할 및 업무 차별적 역할 및 업무
○○보건소
○○보건지소

  나. 인력

‒ 보건지소장 :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 등 배치
‒ 인력확보방안 :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한 계획(방안)을 간략 기술함.

※ 보건지소신규인력 정원 확보 방안, 기존 인력 배치 조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
‒ 인력배치표 [표 5. 보건지소 전체인력 배치계획표], [표 6. 사업별 인력 

배치계획표] 작성
‒ 보건지소 직원의 인력개발교육, 지속근무 방안 간략 기술함.

       [표 5] 보건지소 전체인력 배치계획표
(단위: 명)

구분 정규 전임계약 기간제 시간제 기타 계
계

의무
간호
보건

의료기술
행정
기능
기타



- 91 -

[표 6] 사업별 인력 배치계획(기간제 및 시간제 포함)

사업내용
소  요  인  력 (명)

소 계 의 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 행 정 기 타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1
계

전담
겸직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2
계

전담
겸직

공통 계

총 계
계

전담
겸직
공통

※ 공통: 특정사업에 배치되지 않고, 전반적인 보건지소의 운영 및 관리 등 공통영역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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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과정계획)

개소이전 주민참여 과정에 대한 세부계획 기술과 함께 이와 연결하여 개소 
이후 진행할 주민참여 방안과 개소이전 사용 할 예산운영 내역 제시

‒ 지역사회 주민이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계획과 전략 기술.

‒ 지역보건사업의 시행과정에만 머무르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사업의 계획, 
운영 및 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참여형보건지소 운영단계(기획-운영-평가)별 관할지역 주민의 참여형태 
및 수준을 설정하고, 참여를 위한 대상, 참여방법 및 시기, 참여범위, 
참여절차, (주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지원에 대한 내용 포함.

‒ 보건지소 설치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계획 포함.

‒ 협의체 조직의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한 회의록양식을 개발하여  
제시[별첨 2. 참여자 조직 회의록 작성 예시] 참고.

‒  [표 7. 예산운영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주민 참여 형태 및 수준>
단계 주민참여 형태 참여수준
0단계 비참여 non

1단계 간접참여(동원, 보조) 정보제공, 의견수렴. 상담, 회유

2단계 적극참여(협력) 협의(전문지식 및 의견제공, 협의)
협동관계(노동력 제공, 일부 사업운영 협업)

3단계 공동권한 행사
(개입, 동반)

개입 및 공동결정 권한부여
사업기획(사업기획, 예산편성 등), 운영(공동사업 추진), 평가
(평가개입 등)에 대한 권한부여

4단계 주민결정 및 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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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소이전 예산 운영내역
사업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합계

계

2-2-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방안

‒ 관할지역 및 인근의 가용자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연계 대상(조직), 연계 방법, 연계내용, 연계전략 등을 기술

2-2-4) 주민체감 홍보전략 수립

‒ 신규 보건지소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등 주민맞춤형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여 실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전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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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및 장비

대분류 소분류 내용 필수표

3.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1. 시설
∙ 시설

: 시설 적정성
: 시설 접근성
: 시설 운영계획
: 시설예산 확보계획

표 8-9

3-2. 장비
∙ 장비

: 장비 적정성
: 장비예산 확보계획

표 10-12

[3-1. 시설]
3-1-1) 시설 적정성

‒ [별지 제 2호 ~ 5호 서식] 중 1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 서식: 2호(신․증축), 3호(개․보수), 4호(매입․분양), 4호(임대)

‒ 층별 면적 및 용도, 설계안(평면도) 제시
‒ 보건지소 사업신청서에 제시된 토지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평가 시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3-1-2) 시설 접근성

‒ 보건지소 설치지역의 접근성 및 향상전략 기술
※ 기존의 보건시설(보건소, 보건지소, 분소, 건강센터 등)과의 이동거리(km)와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시간(분) 기술
※ 시설접근성을 확인을 위해 당해 『자치구 행정구역지도』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위치와 보건지소 관할지역을 표시
※ 대중교통, 도로 사정 등을 포함한 지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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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시설 운영계획

‒  보건지소 시설운영을 위한 공간, 면적, 실수, 배치인력 등의 운영계획 작성
‒  [표 8. 공간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되, [ 별첨 4.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 

참여형)’] 예시 참조
[표 8] 공간 별 계획

실   명
필요면적(㎡)  

비고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예상근무
직원수(명)

가. 접수공간
 1)
나. 검사공간
 1)
다. 보건사업 공간
 1)
 2)
마. 행정 공간
 1)
라. 공용공간
 1)
면적 계
* 별첨 4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참여형)’ 예시 참조하여 작성

3-1-4) 시설예산 확보계획

‒ [표 9. 보건지소 시설 서울특별시]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표 9] 보건지소 시설 서울특별시(안)                                                (단위: 백 만원)
구 분 총 계 시 비 그 외 구 비

구비 예산 확보계획 간략작성
시설비

(신축, 증축. 개보수, 매입/분양, 임대 등 내용 기입)
대지 구입비 등(확보 예정 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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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비]
3-2-1) 장비(차량포함) 적정성

보건의료장비
‒ [표 10. 보건의료장비 지원요청 목록]을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자치구 예산 구매 장비도 기술

※ 참여형은 사업선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예상장비 계획수립, 추후 사업선정 후   
장비구매계획 재작성

[표 10] 보건의료장비 지원요청 목록 (별첨 5 활용하여 작성)
장비종류

대수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
(주요대상 사업명기)
(예상사용건수 포함)

설치예정
장소

예정가격
(단가)

시비지원
요청여부사업

부문 장비명

지역
밀착
형건
강증
진사
업

선택1

공용
 총계

보건의료장비 계획 작성시 주의사항
∙ 표준의료장비목록 중 100만 원 이하 소액물품, 전산장비, 사무용가구 등은 신청 제외
 - 단 빔 프로젝터용 노트북, 복합기 각 1대 구매 가능
∙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란에는 신청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활용계획을 기재함

(기록을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입)
‒ 주요 대상사업을 기입하되 해당 장비가 그 사업에 중요한 사업만 기록

∘ 『설치 예정 장소』란에는 구입할 장비의 설치 예정 장소를 기록하되, 신･증축, 개보수를 한 
후 장비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명 기재

∘ 『예정가격(단가)』란에는 필요한 옵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업체 등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
격을 기준으로 총액을 (장비단가에 장비대수를 곱한 가격을 의미함) 표시하며, ( )안에는 장
비단가를 표시

차량(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작성시 주의사항
  ∙ 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지원한도(보건의료장비포함 7천만 원) 내에서 1대 이내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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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표 11. 차량 지원요청 목록]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표 11] 차량 지원요청 목록
장비명 신규차량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

보건사업 차량       대

3-2-2) 장비예산 확보계획

‒ [표 12. 장비 및 차량 서울특별시] 작성
‒ 추가기술 필요하지 않음

[표 12] 장비 및 차량 서울특별시(안)                                           (단위: 백 만원)
구 분 총 계 시 비 그외 구 비

구비 예산 확보계획 간략작성

장비
보건의료장비
보건사업차량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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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사업선정 시점부터 보건지소 사업을 위한 세부 일정계획을 기술함
‒ ’13년 추경, 14년도 본예산 등에 시비 이외 추가부담 구비를 반드시 확보 

하여야 하며(구비 미확보시 선정취소 예정), 보건지소 사업추진계획, 
인력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시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설 공사 조기착수, 건물의 매입･분양 등 
시설 공사 및 매입･분양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소 설치 전 운영비를 지원받아 주민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수행 할 경우, 
해당 내용도 추진일정에 포함



2013 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 업 지 침

Ⅳ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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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 첨
별첨 1. 보건지소 인력배치(예시)

구 분 인력수 직종
(인원) 직급 주요업무표준형 참여형

총 계 20명 5명
보건지소장 1 1 의사(1) 5급 보건지소 운영 총괄
재활보건사업 2 - 작업치료사(1)

물리치료사(1)

6급
이하

실무급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재활 및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5 2

간호사(2)
운동처방사(1)

영양사(1)
금연상담사(1)

사업기획 및 수행
개인 및 가족 건강조사 및 건강계획 수립
건강증진교육(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
상담서비스, 캠페인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5 간호사(5) 대상자 선정 및 건강문제파악
취약계층 통합건강 사례관리 

주민참여
지역사회 연계지원 2 2 사회복지사(1)

간호사(1)
환자 및 가족 욕구파악, 상담, 사회경제적 지원 
연결,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전산관리업무 1 - 7급
이하 전산장비 관리 및 보안, 홈페이지관리 등

민원 및 행정업무 2 - 8급
이하 민원사무처리, 청사관리 등

차량관리업무 1 - 기능직 방문보건차량, 보건사업 차량운전 및 관리
청소 및 환경정비업무 1 - 기능직 청소, 소독․방역, 환경정비 및 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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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참여자 조직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구성요소 내 용

1. 회의 일시, 장소 연, 월, 일, 시, 장소

2.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및 불참자 목록
회의주체와 진행자, 회의록 기록자 성명

3. 경과보고
지난 달 회의에서 결정사항 항목 별 진행내용
이월 항목 표시
항목 별 논의, 변경 사항

4. 활동 중 발생한 유의사항 및 앞으로 반영할 점

5. 이번 달 회의 안건 목록

6. 안건 목록 별 논의 사항

안건 관련 주요 정보
수행 할 내용 목록
담당자 명시
수행 기한
필요 자원
기타 관련 의견

7. 다음 달 회의까지 수행할 사항 및 담당자 확인 요약

8. 공지 사항

9. 기타 의견 3, 4, 6, 7, 8 항목의 논의 사항 외의 기타 의견

10. 다음 달 회의 일시, 장소 연, 월, 일, 시, 장소
출처: 유승현,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의 적용 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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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표준형 예시)

실   명
면적(㎡)  

비    고실
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계 97.92

 1) 접수/안내 1 17.82 17.82 3.3x5.4 기준
 2) 대기공간 1 43.56 43.56 6.6x6.6 기준
 3) 화장실 2 15.84 31.68 3.3x4.8 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1 4.86 4.86 1.8x2.7 기준, 남녀구분은 지역 조례에 따름
 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계 104.27
 1) 건강관리실 1 43.56 43.56 6.6x6.6 기준, 사무실, 상담실
 2) 보건교육실 1 51.80 51.80 6.6x7.8교육실, 다목적실로 활용
 4) 창고 1 8.91 8.91 2.7x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재활보건사업  

계 115.50
 1) 운동치료실 1 43.56 43.56 6.6x6.6 기준
 2) 온열치료실 1 36.30 36.30 5병상 설치, 병상당 7.26㎡ 적용
 3) 작업치료실 1 21.78 21.78 3.3x6.6 기준
 4) 창고 1 13.86 13.86 3.3x4.2 기준
마. 기타

계 12.31
 1) 전산실 1 10.80 10.80 3.3x3.3 기준, 통신실
 2) 공유면적 1.51 1.51 기계실, 전기실, 복도 등 
면적 계 330
※ 2013년 국비형 보건지소 지침 참고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예시 작성



- 104 -

실 명(참여형)
면적(㎡) 

평 비 고실
수

단위
면적 면적계
(㎡) (㎡)

가. 접수공간 　 　 　 　 　
계 　 　 80.79  　 　

1) 접수/안내 1 14.00  14.00  4.24  2.8x5.0  기준
2) 대기공간 1 30.25  30.25  9.15  5.5x5.5  기준
3) 화장실 2 15.84  31.68  9.58  3.3x4.8  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1 4.86  4.86  1.47  1.8x2.7  기준, 남녀구분은 지역 조례에 따름
나. 보건사업 공간 　 　 　 　 　

계 　 　 137.01  　 　
1) 건강관리실 1 49.70  49.70  15.03  7.0x7.1  기준, 사무실(5인), 상담실
2) 보건교육실 1 51.80  51.80  15.67  6.6x7.8  기준, 교육실(20~25인 동시수용), 다

목적실로 활용
3) 소회의실 1 26.68 26.68 8.07  

4.6x5.8기준, 회의실
소모임공간(10인동시수용)활용
회의실 2개로 분리해 사용가능

5) 창고 1 8.83 8.83 2.67  물품보관  등
다. 기타 　 　 　 　 　

계 　 　 12.20  　 　
1) 전산실 1 10.80  10.80  3.27  3.3x3.3  기준, 통신실
2) 공유면적 　 1.40  1.40  0.42  기계실,전기실,복도등 
면적 계 　 230.00 　 　

별첨 4. 보건지소 사업별 공간구성(참여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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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단위 규 격 및 사 양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개 라이트웨이트형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개 사진 2매걸이용
혈압계(Sphygmomanometer), 수은주형 개 측정범위 0-300㎜Hg, 소아용 cuff 및 금속케이스 포함

자동 혈압계(Auto-Sphygmomanometer) 개 측정범위 혈압0-300㎜Hg, 맥박 0-200회/분. 정확도 
+2%, 최소눈금단위 1㎜Hg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세트 안저경, 이경 및 부속품 일절 1세트

체성분 분석기(체지방 측정기) 개 부위별 임피던스값 측정가능, 부위별 지방 측정가능, 재현
도 99%이상 

고막체온계 개 1회 측정시간이 10초 이내
자동 신장/체중계

(Automatic weight/height meter) 개 신장과 체중을 동시에 측정
BMI 측정기능

휠체어(Wheel chair) 대 folding type
자동제세동기 대 portable 포함

심전도계(EKG) 대 portable 포함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대 만성질환건강관리사업 측정
자외선소독기 대 자외선 램프 및 건열(히팅)기능 포함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대 25Lbs

TV 대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및 스크린 대 보건교육용

당화혈색소 검사장비(HbA1c) 개 -

별첨 5. 보건지소 표준의료장비 목록(예시)
<별첨 5-1.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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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2. 재활보건사업(물리치료) 사업부문>
장 비 명 단위 규 격 및 사 양

간섭전류 치료기(ICT) 대 중간주파수발전기 및 흡인기 포함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Auto 

TENS) 대 전기자극 및 열 복합치료 가능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대 물리치료용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대 물리치료용

초단파 치료기(shortwave) 대 time 및 intensity 조절가능

저주파 치료기(EST) 대 휴대용, 최대치료전류 30㎃, 치료주파수 연속통전 가능, 디지탈식 모니
터

전기침 치료기(SSP) 대 치료주파수 자동선택 가능
치료시간 조절 가능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대 온도 조절 가능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대 -

온습포 기구(Hot pack) 대 -

견인치료기(Traction unit) 대 자동, 경추/요추 겸용

공기압 치료기 대 기능검토 후 가능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FES) 대 일반 가정용이 아닌 전문가용만

한냉물리치료기 대 기능검토 후 가능

이온도입치료기 대 기능검토 후 가능

종합자극치료기 대 각 기능 개별 검토 후 가능



- 107 -

<별첨 5-3. 재활보건사업(재활치료) 사업부문>
장 비 명 단위 규 격 및 사 양

재활사업용 차량 대 25일승(장애인차량으로 개조전)이하,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특정사양을 구비한 차량

기립훈련기
(Hi-Lo tilt Table) 대 전동 모터, 탈착식 각도조절 작업테이블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
(Rehab-treadmil) 대 0.1㎞/H의 초저속으로 시작하여 속도의 증가도 0.1㎞/H씩 조절가능, 

응급 정지버튼 등 안전장치
자전거 운동기(cycle) 대 좌식, 입식 고정식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 다리길이 조절가능

운동용 매트평상
(Mat platform) 대 목재, 매트는 청소하기 쉽고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 두께 4㎝ 이상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대 상하좌우조절이 용이하며 보행시 다리 꼬임 방지대
계단보행 훈련기 대 손잡이 부착. 
등속성 운동기

(Isokinetic Ex. ergometer) 대 등속성 및 연속모로 운동치료 수행가능.
상부운동기

(Overhead pulley) 대 어깨넓이 조절 및 높이조절 가능.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목재

이중활차 운동기
(Duples chest pully) 대 -
작업치료용 테이블 대 -

슬링 (Sling) 대 -
상하지 운동기 대 전동, 수동
좌식 스텝퍼 대 -

어깨회전 운동기
(shoulder wheel) 대 -
공압식 무릅훈련기 대 -

보바스테이블 대 -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대 -

작업치료실 세트  세트
맷돌운동기, 스케이트보드, 콘쌓기, ROM 아크, 집게끼우기, 전완지지장
치, 상부지지장치, 패턴보드, 경사판운동기, 고리끼우기 (수직, 수평), 볼
트보드, 손가락신전운동기, 손운동도구, 샌더보드, 페그보드, 인지 및 상지
훈련도구 등

※ 2013년 국비형 보건지소 지침 참고하여 예시 작성



2013 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 업 지 침

Ⅴ
사업신청 서식 및 연락처

<별지 제 1 호 서식> 2013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신･증축)
<별지 제 3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개보수)
<별지 제 4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매입․분양)
<별지 제 5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임대)
<별지 제 6호 서식> 보건지소 사업변경 신청서
<별지 제 7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공사 착수 보고서
<별지 제 8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공사완료 및 개소 보고서
<별지 제 9호 서식> 장비 구매완료 보고서
<별지 제 10호 서식> 보건지소 운영비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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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 및 보고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2013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 신청서(참여형 또는 표준형)
보 건 소 명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구청장 성 명 전화번호
보건소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구분 시설 보건의료장비
시비
구비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보건지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보건지소 사업신청서(별지1호 사업신청서식, 별지2~4호 요약문서식, 사업계획서 포함) 10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CD(또는 USB) 1부
 3. 시설 분야 시비지원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

 - 보건지소 설치운영 방침서(부지 미확보시 확보계획, 매입․분양시 매입․분양계획서 포함) 1부
 - 보건지소 설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 1부
 - 토지등기부등본
 - 층별 면적 및 용도에 대한 간략적인 설계안(평면도) 1부
 - 매입․분양시 추가 제출서류 

∙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된 토지부분 금액을 제외한 건물매입･분양비, 건축물의 정보가 기입된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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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신･증축)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추진필요성
지원분야 신축 □, 증축 □

현재 지소 운영여부 운영 □ , 미운영 □
사업추진 의지 표명 단체장 □, 지역주민 □, 민간의료기관 □, 기타 ( )

*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등 사업추진 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 ☑ 하시오.

인
구
현
황

자치구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자치구 총인구의 %)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

설
치
장
소

설치위치(주소)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관할지역(동 명칭)
관할지역(동) 내 

민간의료기관 현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총계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공사연면적/지소사용면적(㎡)       ㎡/      ㎡

예
정

건물 착공/준공(예정)시기
건물구조형식/증축시 증축방법

건물규모/사용층수
단독/복합 건물사용 복합시 입주시설 기재

주차대수       대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부지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확보예정일: 년 월 일)
부지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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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인
력
계
획

총 배치 인력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명, 비정규인력       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명(총 인력의 %) 

인력확보방법

사
업
선
정

필수
사업

개수       개    ※ 참여형은 사업선정과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을 작성
명칭

선택
사업

개수       개

명칭
사업선정 필요성
(타당성 기술)  ※ 참여형은 주민참여전략 중 해당전략을 선택한 배경 또는 이유 작성

필요장비요약
(지원필요성 요약)

보건의료장비 차량

예
산

①+②+③ 시설(①) 장비(②) 차량(③)
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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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개보수)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추진필요성
지원분야 개보수 □

현재 지소 운영여부 운영   □, 미운영  □
사업추진 의지 표명 단체장 □, 지역주민 □, 민간의료기관 □, 기타 ( )*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등 사업추진 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 ☑ 하시오.

인구현황

자치구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자치구 총인구의 %)

관할지역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

설치장소

설치위치(주소)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분)

관할지역(동 명칭)
관할지역(동) 내 

민간의료기관 현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총계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공사 연면적(㎡)/지소사용면적(㎡)       ㎡/      ㎡
건물 준공연도

개보수공사시작/완료(예정) 시기
건물구조형식

건물규모/사용층수
단독/복합 건물사용 복합시 입주시설 기재

주차대수       대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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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인
력
계
획

총 배치 인력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명, 비정규인력        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명(총 인력의 %) 

인력확보방법

사
업
선
정

필수
사업

개수        개  ※ 참여형은 사업선정과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을 작성

명칭

선택
사업

개수        개

명칭

사업선정 필요성
(타당성 기술) ※ 참여형은 주민참여전략 중 해당전략을 선택한 배경 또는 이유 작성

필요장비요약
(지원필요성 요약)

보건의료장비 차량

예
산

①+②+③ 시설(①) 장비(②) 차량(③)
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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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매입․분양)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추진필요성
지원분야 매입 □, 분양 □

현재 지소 운영여부 운영 □, 미운영 □
사업추진 의지 표명 단체장 □, 지역주민 □, 민간의료기관 □, 기타 ( )*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등 사업추진 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 ☑ 하시오.

인
구
현
황

자치구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자치구 총인구의 %)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

설
치
장
소

설치위치(주소)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관할지역(동 명칭)
관할지역(동) 내 

민간의료기관 현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총계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확보 연면적(㎡)/지소사용면적(㎡)       ㎡/      ㎡

건물준공연도
개보수공사/입주(예정)시기
건축물용도

건물규모/사용층수                 /                
단독/복합 건물사용 복합시 입주시설 기재

주차장/편의시설  주자창 대수/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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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인
력
계
획

총 배치 인력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명, 비정규인력 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명(총 인력의 %) 

인력확보방법

사
업
선
정

필수
사업

개수       개   ※ 참여형은 사업선정과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을 작성 

명칭

선택
사업

개수       개

명칭

사업선정 필요성
(타당성 기술) ※ 참여형은 주민참여전략 중 해당전략을 선택한 배경 또는 이유 작성

필요장비요약
(지원필요성 요약)

보건의료장비 차량

예
산

①+②+③ 시설(①) 장비(②) 차량(③)
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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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호 서식> 참여형보건지소의 경우만 가능함.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신청 요약문(임대)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추진필요성
지원분야 임대 □

현재 지소 운영여부 운영 □, 미운영 □
사업추진 의지 표명 단체장 □, 지역주민 □, 민간의료기관 □, 기타 ( )* 지방자치단체장 확약서,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등 사업추진 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 ☑ 하시오.

인
구
현
황

자치구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자치구 총인구의 %)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취약인구        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

설
치
장
소

설치위치(주소)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관할지역(동 명칭)
관할지역(동) 내 

민간의료기관 현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총계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확보 연면적(㎡)/지소사용면적(㎡)       ㎡/      ㎡

건물준공연도
개보수공사/입주(예정)시기
건축물용도

건물규모/사용층수                 /                
단독/복합 건물사용 복합시 입주시설 기재

주차장/편의시설  주자창 대수/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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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인
력
계
획

총 배치 인력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명, 비정규인력 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명(총 인력의 %) 

인력확보방법

사
업
선
정

필수
사업

개수       개  ※ 참여형은 사업선정과정을 위한 주민참여 전략을 작성

명칭

선택
사업

개수       개

명칭

사업선정 필요성
(타당성 기술) ※ 참여형은 주민참여전략 중 해당전략을 선택한 배경 또는 이유 작성

필요장비요약
(지원필요성 요약)

보건의료장비 차량

예
산

①+②+③ 시설(①) 장비(②) 차량(③)
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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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6호 서식>
보건지소 사업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 건 소 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 변경 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변경이유

      ○○○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보건지소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사업 변경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사업 계획서(사업신청서 양식과 동일) 1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CD 혹은 파일
 3. 변경사항/이유 관련 대조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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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7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공사 착수보고서

보 건 소 명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건소장 성  명 전화번호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설치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

구비

시설현황

선정년도             년
지원유형 신축 □, 증축 □, 개보수 □, 매입 □, 분양 □

공사시작일(착공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건물매입･분양(예정)일*       년    월    일
임대(에정)일**/임대기간       년    월    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용도

건축 연면적/보건지소면적(㎡)            ㎡/           ㎡
건물구조
건물높이
건물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중     층 사용

개보수 내용***
      위와 같이 시설공사를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건물 층별 면적 및 용도, 건축설계도, 보건지소 설치장소 사진
* 분양매입시 작성, ** 임대시 작성  *** 개보수시 개보수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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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호 서식>
보건지소 시설공사완료 및 개소 보고서

보 건 소 명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건소장 성  명 전화번호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설치예산(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
구비

시설현황

선정년도             년
지원유형 신축 □, 증축 □, 개보수 □, 매입 □, 분양 □

공사시작일(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준공일)       년    월    일

건물매입･분양 또는 임대일*       년    월    일
대지위치(주소)
대지면적(㎡)

지역․지구
용도

건축 연면적/지소면적(㎡)
건물구조
건물높이
건물규모

개보수 내용**
사업개시일(개소일자)       년    월    일

관할지역(동)

사업
핵심사업 개수      개

명칭
선택사업 개수      개

명칭

인력
총 배치 인력           명(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명, 비정규인력       명
핵심사업 투입비율            명(총 인력의     %) 

추진경과
     ○○○구는 시설공사완료에 따라 보건지소 사업 개시를 보고합니다.년   월   일○○○구청장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층별 면적 및 용도,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주요장비 배치도, 시설공사완료 사진(전체 건물 및 각 실별 사진) 전세계약서사본(해당시)
* 분양매입 또는 임대시 작성,    ** 개보수시 개보수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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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9호 서식>
장비 구매완료 보고서

구분 장비명 승인
수량

구매
수량

구매모델/
회사명 구매가격 구매변경

사유
구매에 따른 

문제점

승
인
품
목

보건의료장비

차량

 승인품목 구매가격 계:                 백만 원

추
가
품
목

보건의료장비

차량

 추가품목 구매가격 계:                 백만 원
※ 구매변경사유란에는 기 승인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수량변경, 모델변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구매에 따른 문제점란에는 구매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가격의 불일치, 기본사양의 미비, A/S 계약시의 마찰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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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0호 서식>
보건지소 운영비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성명
(기관장)

소 재 지  
보조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개소(예정)일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2013년 사업예산 총액 시비 신청액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비보

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사업운영 계획서 1부
        2. 보건지소 예산서 1부
        3. 건강취약지역 신규 건강사업 방침서 1부(국비형만 해당)

2013.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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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구 00보건지소 사업운영 계획서> 
(제출자 : 000보건소, 담당자 000, ☎ 0000-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설치장소 : 
 ○ 사업내용 : 사업명
 ○ 소요예산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2. 운영현황

  가. 기관 및 지역현황

1)보건지소장 현황 2)시설현황  3)관할지역현황

직급 직렬 현 기관 발령일 개소일 복합 여부 복합건물  사용기관
관할지역 ‘동’수(개)

관할지역  총인구수(명)
65세 이상 인구수 (명)

기초생활 수급자수(명)
등록장애인 수(명)

  나. 인력현황

인력
구성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영양사 운동사 임상

병리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사회
복지사

행정
기타

정규
비정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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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실적(2012년)
‒ 2012년도 운영한 보건소에 한해 작성

1) 사업운영 실적

핵심사업 선택사업 1일평균 
내소인원
(연인원기준)

사업명1 사업명2 사업명3 사업명 사업명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2) 주민참여 운영실적

‒
운영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주민모임 간담회 MOU체결 건강리더 발굴 ...

3) 홍보실적

신문/방송 행사 홈페이지, 인터넷, 
SNS, 전광판 등 홍보물 ....

3. 소요예산(단위 천원)

 ○ 2013년 보건지소 예산

총예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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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편성 내역(시비만 작성)
항목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합계

운영비
합계

사업비
합계

계
※ 인건비는 전체 지원예산의 40%이내에서 편성 
※ 전체 보건지소 예산서 첨부 제출할 것

 ○ 분기별 교부신청액(시비)
총계 1~2분기 3분기 4분기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참여형은 개소이전 운영비(25,000천원)를 3분기에 일괄 신청하고, 개소이후 
운영비는 개소시점 경과 후 별도 교부신청서 제출

4. 사업운영 계획

ⓛ 국비형: 건강취약지역 신규 건강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 작성
‒ 사업별 1p 이내 작성
‒  주민참여 운영계획,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각 1p 작성
‒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신규사업 내부 방침서를 첨부로 제출(국비형 해당)
【예시】건강취약지역 신규 건강사업 계획 내부방침 내용
  1. 사업추진배경, 필요성
  2. 사업선정 근거 : 지역현황분석 따라 근거 제시
  3. 사업대상 : 구체적 사업대상 및 선정이유 제시
  4. 사업운영 계획 : 사업목표, 사업방향, 사업내용, 사업인프라, 사업전략, 예산계획
  5. 운영결과 : 사업결과 평가계획, 활용방안, 기대효과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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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준형: 개소 후 수행할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 작성
‒  사업별 1p 이내 작성
‒  주민참여 운영계획,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각 1p 작성

③ 참여형
 (1) 1차 신청(선정 후): 개소 전 수행할 주민참여 사업내용(최종 사업선정을 

위한 과정 계획)을 사업별 1p 이내 작성
 (2) 2차 신청(개소 전): 개소 후 수행할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을 사업별 

1p 이내 작성
‒  주민참여 운영계획,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각 1p 작성

5. 추진일정

6. 사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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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보건지소사업 관련 연락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주소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청 본관 4층
연락처

소속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E-mail
보건정책과 박유미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총괄

보건정책과
공공보건팀

김창오 팀장 공공보건팀 총괄 2133-7524 nationi@seoul.go.kr

김영인 주무관 보건소(분소/지소) 지원 2133-7526 smilla@seoul.go.kr



Memo ┃ 메모



Memo ┃ 메모



Memo ┃ 메모


